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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incethestartofthehumancivilizations,securingmaritimerouteisgrowing
inits importancewiththeadventoffreetradeeraasmuchasitshistoric
significance.
In the wake ofever-increasing importance ofmaritime transportation and
emergenceofmaritimeera,criminalactivities,especiallymaritimeterrorism,is
surfacing asa serious threatto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ofmaritime
transportation.
OnceSUA convention hasbeen signed,IMO hasbroughtup theissueof
maritimeterrorism intheinternationalarena.Effortsarebeingmadetoprevent
maritimeterrorism.Internationalcommonstancehasbeenin placetocollect
maritime-relatedinformationtocom upwithcounter-measuresandtodevise
contingencyplansbackedbyinternationalcooperationscheme.
However,there are some majorchallenges in establishing common stance
againstmaritimeterrorism andsecuringpracticalpunishment.Therefore,legal
andinstitutionalmeasuresontopoftechnical,preventiveonesarerequired.
Majoraspectsofcriminalactionsrelatedtomaritimeterrorism areasfollows.
Internationalconventionsonpreventingvariousterrorism specifythatthereis
a mandate to make sure thatterroristactivities be subjectto severe or



appropriatepunishment,which resultsin differentcriteriadepending on local
criminallaws.
First,itisnecessarytoaligninternationallydifferentcriminalpunishmentto
secureeffectiveness.
Second,thecurrentruleofrelativeobligatoryprosecutionneedstobechanged
to aruleofabsoluteobligatory prosecution.Itwould bemoredesirableto
specifynotthatterrorism activitiesshouldbesubjecttoauthoritiesconcerned
butthatitis a mandate ofthe country which has jurisdiction overthe
activitiestoprosecutethem topreventandpunishmoreeffectively maritime
terrorism.
Third,auniversaljurisdictionmustbeestablishedwhenitcomestocriminal
jurisdictionintheinternationalconventiononmaritimeterrorism.
Fourth, regular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los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JudicialMutualAssistance in CriminalMatters need to be
established forprevention ofmaritimeterrorism and to setup oreffective
policies.
Maritimeterrorism can beminimizedonly whentheinternationalcommunity
strives jointly to come up with counter measures with strong political
commitmenttosecurelaw andorderintheseaandsafetransportation.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과과과 목목목적적적

21세기는 해양을 중심으로 인류가 발전하는 시대로서 해상교통의 안전과 바다자원의
활용에 따라 국가발전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Organization:이하 ‘IMO’라 함)등 많은 국제전문기관에서는 21세기를 해양
시대로 선포하였고,세계 연안국가들은 1994년 UN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해
상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해 있다.
이처럼 인류 문명과 역사를 함께 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는 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역사성만큼이나 날로 팽창되는 자유무역 시대에 그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다.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평시에는 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비상시에는 군수물자의 보급과 병력수송 등의 군사적인 요소와 필수불가결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또한 각종 수송수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물품
운송의 75%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 또한 수출입 물동량의 99.7% 이상을 해운에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중요성과 향후 전개될 해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해상에서의
범죄행위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대표
적인 해상범죄인 해적행위1)는 해양의 발달과 함께 해상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어왔으며,최근 매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적행위가 사적 목적을 위한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위해 자행
되는데 비해,해상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 혹은 동기를 가지고 치밀하게 자행
됨으로써,범죄의 충격과 효과는 더욱 심각하다.2)

1)IMO는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PiracyandArmedRobberyagainstShips)’에 대
하여 “해적행위란 공해상에서 사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력을 자행하여
해상항행을 위협하는 행위를 뜻하고,무장강도란 한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UN해양법협약 또는 김현수,“해적
행위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해양전략연구논집｣(제3집),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
(2002.1),98-99쪽 참조.



해상운송의 안전을 침해하는 해상테러리즘은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나,1988년「해상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이하 ‘SUA협약’라 함」이 체결되면서 IM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최근
에는 해상테러위험에 대비하고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ISPS(International
ShipandPortFacilitySecurity)Code를 제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3)
이처럼 해상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은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과 유사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관련국간의 유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하지만 서구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간에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이와 국가주권에 집착하는 경향 때문에 해상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공동
전선 구축과 범인의 실효적인 처벌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
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예방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측면,특히 해상테러범에
대한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에서 보다 많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특성,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법적 성격을 검토한 다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종합적인
해상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Taliban근거지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알카에다가 말레이시아 해역
에서의 해상테러를 준비해온 것으로 추정,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초 말라카 해협에서의 화학물
선적 선박 탈취 사건이 위험물 탑재 선박을 이용한 테러공격(floatingbombattack)의 가상연습이
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영국 해군의 Alan제독은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해상테러를 시
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양보다는 지브롤타 해협,수에즈 운하 등 좁은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고 발언(Lloyd'sList)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해상테러 위험 증가와 해상보안 강화 조치의 효과”(2004.8.25),4-5쪽 참조.

3)ISPS Code도입 등 海上保安 强化措置는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를 예방하고 테러위험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선박고유번호 부여 및 선박이력서
기록으로 선박납치 위험이 완화되고 선박자동인식장치로 위험선박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
할 수 있어 테러에 대한 조기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테러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테러연관성이 낮은 선박을 식별할 수 있어 전체 선박에 대한
입항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
위의 보고서,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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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해상테러에 대하여 형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총 6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하
며,제2장에서는 해상테러리즘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그 내용으로는
우선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한 후 해상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해상테러리즘만이 가지는 특수성 및 특별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또한 해상테러리즘의 국제범죄성을 살펴봄으로써 형사법적으로 접
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제3장에서는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적 협약인 SUA협약에 대하여
주요내용 및 2005년 개정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주요 선진국들의 테러관련 입
법 현황 및 우리나라의 해상테러 관련 입법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은 3장에서 살펴본 SUA 협약 및 각국의 입법 현황을 바탕으로,해상테러
리즘의 형사법적 처리에 관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할권,범인의 인도,
소추와 처벌,정치범죄성,인권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해상테러범의 형사
처벌을 위한 통일된 처벌규정의 제정과,현재의 상대적 기소의무를 절대적 기소의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또한 해상테러범죄에 대하여 해적행위와 같은
보편적 관할권이 확립되어야 하며,범죄인인도,수사,형사소추와 처벌 등에서 국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결론 부분인 제6장에서는 논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반사회적․반
문명적인 해상테러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형사법적 입법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국내․외 해상테러와 관련된 학술논문,관련
국제협약,IMO 문헌 기타 학계의 연구물뿐만 아니라 경찰청․검찰․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테러 담당조직에서 발간한 연구책자 등을 중심으로 관련된 이론과 실무
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였다.특히 SUA 협약의 최근 개정동향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제공해 준 실무적인 자료를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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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테러는 인류의 탄생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4)
기초적인 설명은 테러란 폭력을 이용한 위협적인 행위이다.테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어인 테러리즘은 테러와는 현격히 구분되는데 이는 개인이나 집단
이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존체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행위
로서 자행되는 직․간접적 방법에 의한 모든 폭력 또는 폭력적 위협행위라고 정
의할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의
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
된다.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테러리즘의 정의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으며,둘째,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르고,
셋째,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을 일으키며,넷째,소기의 목표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테러리즘은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히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써 폭력이 사용되는 것이다.테러리즘은 테러와는
구별되는 폭력적 행위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기 납치,요인암살,공중
시설 폭파 등을 통해 사람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테러리즘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사회․종교․민족주의적인

4)Jenkin(1984)은 “테러란 정치적 변화를 목적으로 물리적 힘과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했고,Laquer(1987)는 테러를 비합법적인 힘을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Laquer는 테러를 군사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공포조성을 통해 행동변화를 기하려는 정치적 또는 범죄적 폭력이라고 설명함으로써,간단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정의를 내렸다.이훈구,“동서양 테러리스트들의 사회심리학적 분석”,「대테러
연구」(제28집),경찰청,403쪽.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단체,공동체사회,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
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
테러리즘 또는 해상테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그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해상테러리즘은 단순히 해상이나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불법적 폭력행위에 대한 방지와 규제를 위한
노력이 현존하는 일반국제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지만 지역간 협력기구
에서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태평양 안전협력 이사회(CouncilforSecurityCooperationinthePacific
:이하 ‘CSCAP’라 함)의 해상협력 작업반에서는 ‘해상테러’를 ① 해상환경의
범주내에서,② 해상 또는 항만에서 선박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또는 여객이나 사람에 대하여,③ 관광시설,항만 및 항만과 인접한 도시를
포함한 해상시설물에 대하여 행하는 테러행위라고 정의하여 단순히 해상에서 혹
은 선박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라는 관점의 협의의 개념으로 해상테러리즘을
정의하지 않고 선박을 이용한 시설물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최초의 해상 테러리즘 사건은 1924년 1월에 홍콩
연안에서 발생한 영국 선박의 납치 사건이고,5)1940년부터 1959년까지 8건의 해상
테러리즘이 발생했는데,이중 6건은 선박에 대한 폭파시도였다.1961년부터 1971년
까지 10년 동안 9건의 해상테러리즘이 발생했는데,이는 항공기 납치 등 다른
형태의 테러리즘 발생건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그러나 세계
무역의 폭발적 증가가 가져온 해상에서의 수송량의 증가와 기술 발달로 인한
신속한 이동수단과 안전성으로 선박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해상테러리즘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더욱이 2001년 9․11테러 이후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보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테러집단과 해적간의 제휴 등 연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검증되고
있다.그 예로 2002년 인도네시아 Bali섬 테러 이후 싱가포르정부는 지역 테러
단체,해적,알카에다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2004년 Malacca해협에서 발생한

5)F.MickolusEdward,TransnationalTerrorism:A ChronologyofEvents,1968-1979(London:
Aldwych,1980),p.6.



컨테이너선에 대한 해적행위가 테러단체의 공격전술 특징을 갖고 있어 테러
집단의 개입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6)아직 해상테러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해상보안의 취약성,해상테러의 막대한 파괴력 등을 감안할
때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22)))발발발생생생장장장소소소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리리리즘즘즘의의의 유유유형형형

가가가...내내내수수수와와와 영영영해해해에에에서서서의의의 테테테러러러행행행위위위

국제 해양법상 내수는 기선 이내의 수역으로 완전한 국가주권(fullSovereignty)이
미치기 때문에 내수에서 발생한 불법적 행위 즉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영토에
서와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문제는 연안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이 공해로부터 영해로 들어와 제3국에서 테러행위를 자행
하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하여 인접국으로 항행하려는 테러리스트가
승선한 선박의 경우인데 연안국은 동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일반적으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을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무해성은 UN해양법협약 제19조2항에 나열된 행위를 제외
하고는 무해성이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평화나 공공질서 혹은 안전을
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더구나 외국선박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1958년 영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9조와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27조를 테러행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떠한 선박에 대해
테러행위가 영해로 진입하기 직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국의 요청이 없이는
연안국이 자신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선박을 체포할 수 없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1988년 IMO 주도로 체결된 SUA협약에
서도 변화가 없었다.다만 동 협약은 테러범이 연안국의 영토에 현존할 경우
연안국은 그 테러범을 처벌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구금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6)이 밖에도 ThomasFargo미 태평양사령관도 최근 Malacca해협에서의 해적행위가 테러단체와
연관된 근거는 없지만 테러단체가 해상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위의 보고서,5쪽 참조.



하고 있을 뿐이다.7)

나나나...접접접속속속수수수역역역에에에서서서의의의 테테테러러러행행행위위위

일반적으로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관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연안국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접속수역은 영해의 인접
수역으로 공해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에 유리한 추정이 존재하지 않았으
므로 제네바 협약 제24조의 규정은 공해제도의 예외를 구성하며 동 규정상의
연안국 법령에 관한 명시는 열거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배타적경제수역이 법적 개념으로 확립된 이후에는 배타적경제수역내
에서는 추정이 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8)즉,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이 누리는 지위 및 권리와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접속수역의 범위까지 테러행위를 규제하고 처벌
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곤란하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테러행위는 배타적경제
수역관련 입법을 통해 규율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보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테러행위 문제를 접속수역과 관련한 입법에서 규제함으로써 영해의 확대를
기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또한 테러행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수단
으로서 접속수역제도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하더라도 관세나 출입국관리 관련
법규를 통해 테러행위의 수단이 되는 불법무기나 폭발물의 반입 혹은 테러
리스트의 밀입국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접속수역제도가 간접적이나마 테러행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다다...배배배타타타적적적경경경제제제수수수역역역에에에서서서의의의 테테테러러러행행행위위위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어업전관수역은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된 수역이라는 점 외에도 항해의 관점에서 보면 공해와

7)SUA협약 제4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 참조.
8)Churchill&Lowe,Thelawofthesea(3rded.)(Manchester:ManchesterUniv.Press,1999),p.139.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연안국이
테러행위의 방지와 억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UN해양법협약 제56
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특히 제60조2항에서는「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시
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
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접속수역과는 달리 ‘안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일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경우에는 접
속수역 역시 공해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섬,시
설이나 구조물이 접속수역에 존재할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법령을 통해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테러행위를 직접 규율할 수 있다.또한 UN해양법협약
제80조는 제6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이나
구조물에 관해서도 ‘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통해 테러행위의 규제가 가능하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시행하는 방법은 UN해양법협약 제73조
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연안국은 앞서 설명한 관할권행사가 가능한 테러
행위가 외국선박에 의해 발생한 경우 자국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9)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취한 조치와 처벌에 관해
사후에 신속하게 기국에게 통고하면 된다.10)

라라라...대대대륙륙륙붕붕붕에에에서서서의의의 테테테러러러행행행위위위

테러행위는 대륙붕상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물인 인공섬,고정된 시설물이나
해저전선 혹은 관선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이들의 설치와 부설은 대륙붕
상에서 연안국이 누리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지만 그 조치는 시설물
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어야 하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테러행위로
인해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9) UN해양법협약 제73조 제1항 참조.
10)UN해양법협약 제73조 제4항 참조.



연안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대륙붕상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서 연안국의 안전법령의 적용은 제60조의 준용을 통해 규정
하고 있지만 연안국법령의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73조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이는 입법오류로 보아 준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11)

마마마...공공공해해해상상상에에에서서서의의의 테테테러러러행행행위위위

선박에 발생한 테러행위에서 피해자의 국적이 선박의 기국과 다를 경우 관할권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국적국이 인명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관할권보다 기국의 관할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학설이다.이는 공해상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선박을 납치하여 여객을 인질로 잡고
있을 경우,선박의 기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기국의 관할권이
피해자의 국적국가의 관할권에 우선하므로 테러리스트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충분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등의
수단선택에 있어서 기국이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12)

222...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리리리즘즘즘의의의 특특특수수수성성성 및및및 특특특별별별규규규제제제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해상테러리즘은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무고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보통의 테러범과는 달리 특별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테러범들은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고,이들은 또한 공격목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살상할 수 있다.13)따라서 선량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11)신창훈,“해상테러리즘의 규제와 방지에 관한 국제법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국제
법학회논총」제11권 제2호 통권21호,대한국제법학회(2004.12),12쪽.

12)Ronzitti,Natalino,MaritimeTerrorism andInternationalLaw(MartinusNijhoffPublishers,
1990),p.9.

13)Jordan J.,Paust,“NonprotectedPersonsorThings,”in AlonaE.EvansandJohn E.
Murphy(eds.)LegalAspectsofInternationalTerrorism(1978),p.344.



특히 1960년대 이후 테러리즘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무고한 제3자가 테러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는 특히 항공기나 선박
등 운송수단에 관한 테러행위에 있어 두드러진다.테러범들에게는 무고성 또는
선량의 제3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자비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성전의 수행이라
생각하며 정의를 위해 결행하는 것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명제에 따를 때 대상물은 가장 주목을 많이 끌 수 있고,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항공기나 선박은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러한 전제에 설 때 테러리스트와 그 대상
과의 관계는 선과 악이라는 극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아무리 정당하다고 본인들이 주장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이는 운송수단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무고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가치의 하나인 해상교통의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해상테러
리즘은 일반적인 테러행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제제제333절절절 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리리리즘즘즘의의의 국국국제제제범범범죄죄죄성성성

111...국국국제제제범범범죄죄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종종종류류류

(((111)))국국국제제제범범범죄죄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국제범죄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정되는 것으로 과거부터 국제법상의
범죄로 인정되어오던 것에 해적행위,노예매매 및 마약매매,해저전선의 파괴
또는 손상 등이 있었는데,근래에는 여기에 평화에 대한 죄,인도에 대한 죄,
통상적 전쟁범죄,각종 국제테러행위 등도 국제범죄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으며,14)
그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15)

14)김진규,“국제사건에 대한 국내재판소의 관할권”,「국제법학회논총」,제3권,대한국제법학회
(1987.12),27쪽.

15)Bassiouni,M.CherifandWise,EdwardM.,AutDedereAutJudicare:TheDutyto
ExtraditeorProsecuteinInternationalLaw(MartinusNijhoffPublishers,1995),p.7.



국제범죄는 종래 국제관습법과 국제조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제법의 성문화작업에 의하여 지금은 성문법으로 규정되고 있다.국제범죄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범죄와 사인에 의한 범죄가 있는데 국가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도 사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이들 국제범죄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첫째 집단살해의 경우
처럼 그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나타나는 것,둘째,
해적행위의 경우처럼 범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든 이를 체포하여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셋째,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하는 경우처럼 모든
국가를 무차별적으로 해하되 특정한 범죄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것,넷째,비자치
지역의 주민,위임통치 또는 신탁통치 지역의 주민 등과 같이 그 수혜자가 법
인격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실효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창설해주는 법원칙을 침해하는 행위가 그것이다.16)
1980년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부」17)
에서는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국가행위는 위반된 의무의 대상인 사항에
관계없이 국제위반행위가 된다”고 규정하여18)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를
나누고 있다.
국제불법행위와 국제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이 협약초안은 먼저 국제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불법행위로 한다는
식으로 양자를 구별한다.19)협약초안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불가결한 국제의무에 위반하는 국가의 국제위반행위로서 그 위반이 국제
사회 전체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국제범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20)
그리고 국제범죄에 대한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즉
(a)침략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해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 국제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b)힘에 의한 식민지지배 개시 또는 유지
에 대한 금지와 같은,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심적 중요성을 가
진 국제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c)노예매매,집단살해 및 인종차별을 금지

16)TextinYearbookoftheInternationalLaw Commission(1980),Vol.Ⅱ,Part2,pp.30-34.
17)이 초안은 1956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화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1980년 제1부 ‘국가책임의

연원’을 제2부 ‘국제책임의 내용․형식 및 정도’,제3부 ‘시행’및 부록 ‘국제법 위반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완료․잠정 채택하였다.

18)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부 제19조 제1항.
19)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부 제19조 제4항.
20)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부 제19조 제2항.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의무에 대한 대규모적인 중
대한 위반,(d)대기권 또는 해양의 오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환경의 수호
및 보전을 위해 중요한 국제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그것이다.21)
1991년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안」
을 작성하여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제1차안인 이 안을 유엔총회 및 각 위원회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수렴하여 제2차안으로 정리,다시 총회에 제출
하였다.총 26개조로 된 이 법안에는 침략,침략의 위협,간섭,식민지지배,
집단살해,인종차별,조직적 대규모의 인권침해,이례적으로 중대한 전쟁범죄,
용병의 모집․사용자금 제공․훈련,국제적 테러리즘,마약의 불법거래,고의적
이고도 중대한 환경손상이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되어있다.22)
이 법안에는 위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관하여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를 이유로 한 개인의 기소는 국가에게서 그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해제시키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3)재판 또는 인도와 관련하여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를 실행한 혐의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 또는 인도의
의무,인도요청국이 다수국일 경우 범죄실행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국제형사
법원의 관할권의 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24)

(((222)))국국국제제제범범범죄죄죄의의의 종종종류류류

국제범죄는 크게 국가의 행위와 관련된 국제범죄와 사인에 의한 국제범죄가
있으며,오늘날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인에 의한 국제범죄이다.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 또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된 국제범죄는 주로 전쟁과
인도에 관한 죄로서 침략,전쟁범죄,금지된 무기의 사용,인도에 대한 죄,집단
살해,인종차별,고문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이 중 집단살해는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의하여 수백만에 달
하는 유태인이 살해되었는데 이와 같은 집단 살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48년 12월 「집단살해의 방비 및 처벌에 관한 협약」25)이 채택되었다.

21)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1부 제19조 제3항.l
22)1991년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안 제15조 내지 제26조.
23)1991년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안 제5조.
24)1991년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안 제6조.



사인에 의한 국제범죄는 그 처벌근거,준거법 등에 문제가 있다.개인에 의한
국제범죄는 국제범죄 중 앞에서 말한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노예매매,불법적 인체실험,해적,항공기납치,해상교통의
안전에 대한 죄,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물들에 대한 범죄,인질억류,마약범죄,
음란물의 국제유통,문화재범죄,환경범죄,핵물질절취,우편의 불법이용,통화
위조,부패범죄,용병의 이용 등이 포함되며 집단살해 등도 개인이나 범죄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에는 사인에 의한 국제범죄를 구성하며 모두 국제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이들 범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각국의
공통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는 구성요건
등이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의한 규정되는 것으로 전쟁범죄,집단살해죄,
노예매매,마약불법거래,문화재범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된다.여러 국가의
공통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국제법에 의한 범죄와는 별도로 다수의 국가 또는
인류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서 범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각국의 형벌법규에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범죄이다.이러한 범죄들은 세계 각국이 국내법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세계 각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범죄는 이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해상테러와 관련되는 중요한
것들은 앞서 말한 해적,항공기 불법탈취,외교관 등에 대한 가해,인질억류행위
등이 있다.
범죄를 행위자와 국가와의 관련에 의하여 크게 나누면 재판지국 영역내에 거주
하는 사람이 범한 그 나라의 형사법 위반행위인 속지범죄,재판지국의 국민이
외국이나 공해상 등 그 나라의 영역 외에서 범한 그 나라의 형사법 위반행위인
속인범죄,재판지국의 공무원이 그 나라의 영역외에서 범한 그 나라 형사법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인 직무범죄,재판지국 국민 이외의 자가 그 나라 영역외에서
범한 그 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행위인 위험범죄 및 모든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범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국제법상 처벌되는 행위인 보편범죄가
있다.
여기에서 보편범죄만이 좁은 의미의 국제범죄에 속하며 나머지는 국내범죄
이다.여러 나라에 걸쳐 행하여진 범죄도 국제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나 엄밀한

25)1948년 12월 9일 채택,1951년 1월 12일 발효.



의미의 국제범죄는 아니며 단지 국제성을 띤 범죄인 경우가 많다.국제성을 띤
범죄는 범죄구성요건과 기소․처벌이 국내법에 의한 것으로,범죄행위가 국제
적인 폭을 지녀 국제협력의 필요도 발생하지만,이는 국제법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라 원래 국내법상의 범죄이며 따라서 좁은 의미의 국제범죄 개념에서는
제외된다.이러한 국제성을 갖는 국내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면에서 협력이 행해
질 수 있지만,단속에 관한 국제협력의무 등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26)
복수의 형사입법관할권이 미치는 범죄라도 외국영역에서의 강제관할권 행사는
주권침해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외에 있는 범인의 기소․처벌을 행하면 외
교상의 절차에 의하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27)

222...국국국제제제범범범죄죄죄와와와 죄죄죄형형형법법법정정정주주주의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현재 문명국 법의 일반원칙이 되어 왔다.국제법에서도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또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되고 있던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8)
국내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엄격히 이해되어 관습형법의 금지,형벌의 明定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관습에서는 범죄의 내용은 반드시 명문화될 필요는
없고,또 형벌도 구체적 형기,금액까지 明定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받아
들여지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국제사회가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29)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국제범죄로 되는 경우는 물론,
조약에 의하여 일정행위가 국제범죄로 되어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26)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경찰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센겐협정국가간에는 국경을 넘는 추적 등이 허용되고 있다.자세한 것은 이병기․신의기,「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제94-9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173-198쪽
참조.

27)자세한 것은 이훈규․신의기,「범죄인인도제도」,연구보고서 제95-5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53쪽 참조.

28)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2항,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1950년 유럽인권조약 제7조 제1항,1969년 미주인권조약 제9조 등.

29)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2항,1950년 유럽인권조약 제7조 제2항.



형기 등 형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통례이다.따라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사형을 포함한 각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모든 형벌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사형에 대하여는 18세 미만의 대한 사형선고,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의
금지 등이 있다.30)
현재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은 국제형사법원 혹은 각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제법상의 범죄 중 각국의 공통법익을 해하는 범죄는
국제법상 범죄로 처벌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제 처벌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의 기소․처벌은 관계 국제법에 의거하여 각국이 두는 국내법을
통하여 행해진다.이는 국제법규범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표준적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실정국제법상의 많은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예컨대 해적,노예매매,
마약․향정신성약품의 거래,해저전선의 손괴 등 각종 해상범죄의 단속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 또는 생물류의 거래․포획 단속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 해적에 대해서는 보편주의가 채택되어 종래부터 모든 국가에게 기소․
처벌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왔다.
1970년 헤이그협약과 1971년 몬트리올협약,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79년 인질억류방지협약,
1988년 해상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로마협약 등 최근
국제테러행위에 관한 조약들은 보편주의를 채택할 뿐만 아니라 각 체약국에
대하여 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즉 체약국은
엄중한 형벌을 두고 자국의 재판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으며,그 영역 내에서 범인이 발견될 경우 다른 관계국에 인도
하거나 또는 인도되지 않을 경우 자국에서 기소할 의무를 진다.31)
또한 정치범불인도의 원칙과 관련 위의 범죄행위가 비록 정치적 요소를 포함
하고 있더라도 상기의 범죄는 당연히 인도범죄로 간주된다.따라서 이들 국제
범죄에 대하여 각 국가는 관계국에 인도하지 않으면 자국에서 기소할 의무를
지고 있다.32)

30)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5항.
31)1971년 헤이그협약 제2조,4조,7조,1973년 몬트리올협약 제3조,5조,7조,1979년 인질금지협약
제2조,5조,8조,SUA협약 제3조,6조.

32)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 협약에 의거,범죄인을
관계국에 인도하고 있으며,인도요청국이 복수일 경우에는 자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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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제범죄는 국제법상 범죄와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로 나눌 수 있으며,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도 국제사회에서
범죄로 인정받아야만 국제범죄라 할 수 있다.
해상테러리즘을 국제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상테러는 대부분 선박의 납치와 인질의
취득으로 구성되는데 선박탈취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질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박탈취와 인질억류는 구별되어야 한다.국제법적으로 선박납치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SUA협약이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뉴욕협약과 별개의 조항
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납치와 인질억류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
는 두 조약에 의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SUA협약은 명칭에서 「해상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라고 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올협약)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동경
협약,몬트리올 협약,헤이그협약 등 항공관련 3개 협약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상테러리즘이 항공기테러보다 늦게 문제시 되었으며 운송수단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항공기테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테러와 마찬가지로 해상테러리즘도 민간항해의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날로 의존
도가 높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이 되는 해상운송의 안전과 해상
교통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제범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아직도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국가간에 이견이 있다.그러나 항공기테러를 비롯한 일부
유형의 테러행위에 대하여는 국제범죄로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상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범죄자의 국적국이나,법익의 침해정도가 큰 국가로 인도
하고 있다.버마상공 대한항공 폭파범 인도사례의 경우에도 당시 바레인에 억류중인 피의자
김현희가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몬트리올협약에 의거,인도를
요청하였을 때 법익의 침해가 주로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레인은 우리나라에
인도했다.정형근,「국제테러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1998),서울 :고려원.



해상테러리즘의 국제범죄성과 관련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되는가 여부가 중요한데 SUA협약에서는 이를 정치범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테러는 국제범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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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SSSUUUAAA협협협약약약

111...SSSUUUAAA협협협약약약의의의 성성성립립립배배배경경경

일명 로마협약으로 불리우는 SUA협약은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33)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
하고 해상서비스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항해의 안전에 대한 세계인의 신
뢰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고려하여,항해의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적 행위의 예
방과 그 범죄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8월에 발효되었는데,‘SUA협약’과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
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이하 ‘플랫폼의정서’라 함)’34)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으로서,가입하게
되면 이 조약들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이행입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각 조약에 규정된

33)4명의 팔레스타인 해방전선(PLF)소속 테러리스트들이 아킬레 라우로 호를 납치하여 승객과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 5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요구한 사건.범인들은
이집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건하에 이탈리아 당국에 투항했다.미국은
이집트에 납치범들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이미 이집트영토를 떠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보호아래 있다고 발표했고,PLO는 이를 부인했다.납치범들이 이집트 항공기를
이용해 PLO 본부가 있는 튀니지아로 빠져나갈 계획을 알아낸 미국은 전투기를 동원해
이탈리아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비행장에 강제로 착륙시켰다.미국이
인도를 요청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납치사건을 주도한 아불 아바스를 석방
했고 아바스는 로마를 거쳐 유고슬라비아로 도망쳤다.나머지 3명의 납치범들은 재판을
받고 4～6년형을 선고받았으며,아바스는 제노아법원의 闕席裁判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안경훈,「해상테러에 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8.2);
MalvinaHalberstam,“Terrorism ontheHighSeas:TheAchilleLauro,Piracyandthe
IMO ConventiononMaritimeSafety”,82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1988),p.269
참조.

34)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로 1988년 3월
10일 로마에서 작성,1992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범죄행위의 처벌이나 선장에 의한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관할권 확립 등을 위해서는 국내의 이행입법이 필요하였다.

222...SSSUUUAAA협협협약약약의의의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SUA협약은 전문과 22개조의 협약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협약의 전문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고,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특히 해상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의 방지,그
범인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위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협약을 채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1조는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동력선,잠수함 또는 기타의
부양선을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선박”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에서는 협약 “(가)군함 (나)해군보조함,세관 또는 경찰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국유 또는 국가에 의하여 운항되고 있는 선박 또는 (다)항해에 사
용되지 않거나 퇴역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범죄구성요건,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는
제3조에 규정된 범죄가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형량이나 양형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다.
제6조는 재판관할권,제7조 내지 제15조는 당사국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제16
조는 당사국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11)))범범범죄죄죄구구구성성성요요요건건건

SUA협약 제3조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어떤 사람이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협약상의 범죄가 된다고 하고 있다.
1.여하한 자도 불법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
⒜ 폭력 또는 그 위협에 의하여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선박을 납치 또는 점거하는 경우 또는;

⒝ 선박에 탑승한 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그 선박의 안전
항행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선박을 파괴하는 경우 또는 선박 또는 화물을 훼손하여 그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또는

⒟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선박내에 그 선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 선박,화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장치나 물질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되도록 하는
경우;또는

⒠ 항해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하게 손상하거나 또는 그 운용을 중대하게 방
해하고 그러한 행위가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함으로서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해를 줄 경우;또는
⒢ ⒜에서 ⒡까지 규정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와 관련하여 사람을 상해
하거나 살해하는 경우

2.여하한 자도 :
⒜ 1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려고 시도한 경우;또는
⒝ 어떠한 자에 의하여 범해진 1항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거나 또는
달리 그러한 범죄를 범하는 자의 공범자인 경우;

⒞ 국내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연인 또는 법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강요할 것을 목적으로 조건을 붙이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1항⒝,⒞ 및 ⒠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위협하고,그 위협이
문제의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SUA협약에서는 살인죄 및 상해죄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으며,항행시설의 파괴
및 훼손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몬트리올협약에서는 단순 훼손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삽입하고 있다는 점,미수 및 공범이외에도
새로이 교사범과 위협에 의한 범죄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다른 점이다.

(((222)))재재재판판판관관관할할할권권권

SUA협약은 영해,군도수역,해협,배타적경제수역,그리고 심지어 내수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도 미친다고 하고 있다.즉,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선박이
한 국가의 영해의 외측범위 또는 인접국 영해와의 측면에 경계범위 밖의 해역을



진입,통과 또는 진출하여 항해 또는 항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제4조
제1항).한편,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닌
협약의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때에도 본
협약이 적용된다(제4조 제2항).
그러나 협약은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동경협약이나 헤이그협약이 비행중(inflight)에,
그리고 몬트리올협약이 운항중(in service)에 적용되는 것에 비해,SUA협약은
이러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35)
관할권에 관하여 SUA협약은 선행협약과는 달리 의무적 관할권과 임의적
관할권의 두가지 종류를 인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은 (가)범죄가 행하여진 당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또는 선박내에서 행해진 경우,(나)범죄가
자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에서 행해진 경우,또는 (다)범죄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의무적 관할권을 두고 있다.36)또한 동조 제2항은 어느 당사국도 (가)
자국에 상주지를 가지고 있는 무국적자에 의한 범행의 경우,(나)범죄행위시에
자국민이 납치․위협․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또는 (다)자국에 대하여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범죄가 행해진 경우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관할권도 두고 있다.37)
SUA협약에서는 관할권의 중복행사 또는 불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고제도와
불인도시의 재판관할권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즉,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모든 당사국은 IMO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후에 재판관할권을 취소
한 경우에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제3항),범죄혐의자
가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고 그 당사국이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중의 어느 국가에게도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각 당사국은 제3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4항).38)또한 국내법에 따라 행

35)제성호,"해상테러의 법적 규제",「국제법학회논총」,제35권 제2호,대한국제법학회(1990.12),242쪽,
249쪽.

36)1999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7조 제1항,1997년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6조 제1항도 의무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37)1999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7조 제2항,1997년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6조 제2항도 임의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38)이것은 의무적 관할권 및 임의적 관할권을 보충하는 보충적 관할권이라고 할 수 있다.1999년 테러



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5항)고 규정하여 관
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본 협
약의 어느 것도 자국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선박내에서 조사관할권이나 집행
관할권을 행사할 국가의 권한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
니한다(제9조)고 규정하여 관할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33)))선선선장장장의의의 권권권한한한

SUA협약 제8조는 해상테러범에 대한 선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우선
제1항에서 당사국선박의 선장은 제3조에서 열거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범하
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타방당사국의
당국에 그를 인도할 수 있다.또한 기국은 선장으로 하여금,실행가능한 때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선장이 제1항에 의거 인도하고자 하는 자를 싣고 접수국의
영해를 진입하기 전에,그러한 자를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사유를 접수국의
관계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또한 접수국은 이 협약이
인도문제를 야기시킨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인도를 수락하여야 하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39)
기국은 선장이 가지고 있는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를 접수국의 관계당국에 제공
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제8조 제4항),제3항에 따라서 인도를 수락한 접수국은
다시 기국에 대하여 범죄혐의자의 인도를 수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기국은
그러한 요청을 고려하여야 하며,그와 같은 요청에 동의할 경우,제7조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만약 기국이 그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접수국에 대하여
그에 관한 사유의 진술을 제공하여야 한다(제8조 제5항).
SUA협약상 선장의 권한과 비슷한 항공기 기장의 권한을 동경협약 제9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동 협약은 선장의
권한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총칙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본
협약에서 인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인도는 체포․억류를 전제로 한 것

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7조 제4항,1997년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6조 제4항도 보충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39)국내의 범죄인인도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에 의하면,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이에서만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선장의 권한은 국내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법에 위임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0)범인소재지국의 구치 및 신병확보조치 권한과 범인의 관계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444)))범범범죄죄죄인인인의의의 사사사법법법적적적 처처처리리리

SUA협약에 있어서도 선행의 테러규제협약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인 인도의
방법에 의해 해상테러를 억제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협약 제10조에 의해 범인소재지국은 자국에서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SUA협약도 기본적으로 테러범을 “인도 아니면 기소하라”는
주의에 입각하고 있다.이 협약상의 범죄는 모든 당사국간의 현존하는 어떠한
인도조약상의 인도하여야 할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향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이 범죄를 인도범죄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또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비당사국에 대하여도 인도범죄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2항,제3항).
그리고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로부터 하나 이상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범인 또는 범죄혐의가 인도될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당시 당해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소속국인
당사국의 이익과 책임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5항).이 규정은 범인소재지국에 대하여 기국에 우선적으로 인도하여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1)
협약 제10조 제1항은 소추에 관하여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영토상의 회원국은 그 국가가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으
면,범죄가 그의 영토에서 행해진 것이든지,행해지지 않은 것이든지를 불문하
고 어떤 예외도 없이 그 국가의 법에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지체없이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도 아니면
기소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기소의무는 불인도시 발생하는 2차적이고 대체

40)우리나라 선원법은 제2장에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제3장에서 선내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41)MalvinaHalberstam,op.cit.,pp.302-303.



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범인소재지국은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기만 하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에 관하여,SUA협약은 제5조에서 「각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당해 범죄의 중대한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협약 제1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위해
필요한 증거수집상의 협력을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제기된 형사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 상호간 최대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상테러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간의 형사사법공조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이러한 형사사법공조는 범죄인 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피요청국의 법률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된다.그러나 피요청국의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형사사법공조의 장애요인이 된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제12조 제2항은 「당사국은 그들간에 존재하는 상호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서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그러한 조약이 없을 경우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에 국내법에 따라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13조는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에 의하여 협력한다.⒜자국 영토내 또는 외에서 그러한 범죄를 행하기 위
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의 강
구,⒝정보교환,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적절한 행
정적 조치 및 기타 조치의 조정」이라고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555)))플플플랫랫랫폼폼폼 의의의정정정서서서

SUA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1988년 3월 10일 SUA협약과 함께 플랫폼의정서가 채택되었다.의정서의
최종문안은 외교관회의에 참석한 12개국42)대표들간의 집중적인 비공식 협의로
이루어졌으며,대부분 협약을 따르고 있다.
의정서는 전문과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의정서 제1조 제1항은 「협약

42)호주,캐나다,중국,덴마크,독일,이란,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미국,영국.



제5조,7조,10조에서 16조의 규정은 본 의정서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정서 제1조 제2항은 미국대표의 제안으로 외교관
회의 동안에 삽입된 것으로 협약 제4조 제2항에 상응한다.의정서 제1조 제2항을
통하여 「본 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자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 고정
구조물이 위치하는 국가가 아닌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인 또는 범죄용의자가
발견된 때에는 본 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본 의정서에서 의미하는 고정
구조물이라 함은 자원의 탐사,발굴 또는 기타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해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인공섬,인공설비 및 인공구조물을 말한다(제2조제3항).
의정서 제3조는 협약 제6조 제1항의 ⒜내지⒞가 규정하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또는 선박내에서”,“자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내에서”,
“자국민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근거하여 의무적 관할권을 확립한다고 분리
한 것을 의정서는 협약의 ⒝항의 내용을 삭제한 것만 제외하고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하여 의정서 제2조는 SUA협약 제3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의정서
상의 범죄는 제1항에 ⒜힘 혹은 힘의 위협 또는 기타 어떠한 협박에 의해서
고정구조물을 점거하거나 통제를 행하는 행위 ⒝고정구조물내의 인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고정구조물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정구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여 고정구조물의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당해 고정구조물에 구조물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장치 또는 물질을 고정구조물에
두거나 두도록 하는 행위,또는 ⒠⒜호 내지 ⒟호에서 규정한 범죄 또는 범죄
미수와 관련하여 인명을 상해 또는 살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제2항을 통하여
⒜제1항의 범죄를 기도하는 행위⒝위 범죄의 미수범,교사범,공범 ⒞상기
행위의 위협을 규정하고 있다.협약과의 차이는 협약 제3조 제1항의 ⒠와 ⒡호
의 범죄가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의정서가 대륙붕상의
고정구조물이라는 특정시설에 대한 범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호에 상당하
는 규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또한 ⒡호 역시 허위정보교
신이 고정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므로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사료된다.
의정서 제4조는 「본 의정서의 어느 것도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관련한 국제법의 규칙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협약 제9조에 아주 근접한 것이다.
전문과 최종조항(의정서 제5조에서 제10조)은 협약의 규정을 반영하거나 상
기하고 있다.최종조항에서의 상세화한 기간은 의정서가 비준국가의 수 등에서
단지 3개국으로 효력발생요건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약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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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SSSUUUAAA협협협약약약의의의 평평평가가가

SUA협약이 그 자체로 해상테러리즘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새롭게
발생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체포,기소,인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
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국제법상 해적과 자기결정권을 추구하는데서 발생
하는 군사적 혹은 준군사적 활동과 구별하였고,특히 비교적 확장된 범죄의
정의와 오직 사보타지만을 제외하고 영해 그리고 공해를 포함한 협약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성과가 있다.또한 소극적 관할권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보호주의적 원칙과 소극적 개인을 포함한 관할권 기준의 철저한 체제를 규정
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이 칭찬할 만하다.또한 적어도 원칙문제로서 기소 아니면
인도의무를 규정하는 시도가 협약 전체적으로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정치적 타협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생긴 결점이 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결점은 상세한 인도조약의 부재시 범죄자를 인도
하라는 독자적 의무를 규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적어도 해상테러리즘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 정치범죄의 배제,보편적 관할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의 부재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더욱이 협약은 그들 정부를 대신하여 행한 테러리즘
행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그런
애매함은 때로 형식적인 단순한 기소보다 효과적 재판과 처벌이 정확한 규칙에
의해 충분하게 보증되지 않는 기소의무 관련 조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기술적
견해에서 볼 때 협약이 국제해협에서 벌어진 범죄에 관하여 그리고 청구권
경합의 경우의 관할권에 대한 기국의 우선권에 대하여 보이는 불확실성의
여지는 유감으로 남는다.
SUA협약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기꺼이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43)



그러나 위와 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채택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서 국제
테러리즘의 억제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결집하는 협약체계 확대의 완결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222)))SSSUUUAAA협협협약약약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UA협약이 기소 아니면 인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국가행위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음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협약은 관련된 범죄의 정의와 상응하는 관할권 기준
등 결점들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첫째,SUA협약이 범죄용의자가 발견된 영역국에 대하여 엄격한 인도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결점이라 할 수 있다.요청국과 피요청국
사이에 적용되는 명확한 인도조약의 부재시 피요청국은 협약을 인도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고려할 수 있다(mayatitsoption)”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만일 해상테러 행위가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SUA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그 자체로 인도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제3조에서 범죄의 상세한 정의가 인도의무를 집행
하고 인도에 있어서 특정성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규정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 것은 협약의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44)
둘째,협약은 기소․재판․형벌의 결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즉,영토내에서 범죄 또는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당사국은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그 자를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의 종류와 범죄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기소를 위해 지체없이 권한있는 당국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한다(제10조 제1항)고 하여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영역국에만 요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협약은 또한 이러한 형사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내당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의 모든 범죄의 죄질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43)우리나라에서 SUA협약은 2003년 8월 12일 조약 제1645호로 채택되었고,동 협약을 수용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6880호)이 2003년 5월 2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44)심희철,「해상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8.2),79쪽.



결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위 규정들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나아가
기소에 중점을 맞춤으로서 협약은 국내당국이 효과적인 형사재판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사건은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될 수
있지만 독립된 형사법원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국제테러가 단순히 개인 또는 사적 집단이나 조직적 단체에 의해 수행
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사주․지원에 의해 행해지는 대리테러 또는 국가테러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해상테러의 억제와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45)즉,
범죄를 행하는 어떠한 자는 그 자신이 주도했든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 했든
관계없이 불법적인 금지된 행위를 할 때,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해석상 “상부국가의 명령”에 의해 범행을 한 경우 명령을 내린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하며,직접범행을 한 범인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이 가능
하게 된다.
넷째,테러범들로부터 선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조치의 합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협약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이에 대한 해결은 국제법의 관습규칙
으로 남겨졌다.이 규칙의 견지에서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된 배를 구출하기 위한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상황을
나누어서 고찰하여야 한다.만일 선박이 항해중이었거나 공해에 있다면 오직
기국만이 국제법에 의해 이 국가에 인정된 배타적 관할권에 의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이는 국제법상 해적이 인류 공동의 적으로서 어느 국가도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그러나 선박이 다른 국가의 영해에
위치해 있을 때 기국의 이익은 먼저 영역 주권에 양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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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000000555년년년 개개개정정정협협협약약약 및및및 의의의정정정서서서 채채채택택택배배배경경경

SUA협약 및 의정서를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45)제성호,앞의 논문,247쪽.



테러사건이다.국제해사기구(IMO)는 9.11테러사건 이후 2001년 12월에 개최된
제22차 총회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존협약체제를
최근의 테러양상과 국제법 발전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한 총회결의서 A.924(22)를 채택하였다.이와 연계
하여 법률(LEG)위원회에서는 다음 해인 2002년 4월에 개최된 제84차 회의에
서 미국의 제안으로 선박이 테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당해 위
원회에서 채택한 1988년 3월 10일에 SUA협약과 같은 시점에 플랫폼의정서의
확대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법률위원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7차례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2차례
회기간작업반 회의를 통해 SUA협약 및 플랫폼의정서의 조기개정을 추진하였
으며,그 결과 2005년 10월 외교회의를 2005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 소재 IMO본부에서 개최하여 2005년 개정 SUA협약 및 의정서를 채택
하였다.

(((222)))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가가가...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2005년 SUA협약 및 플랫폼의정서에 새로이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운송’,
‘중대한 상해 또는 피해’,‘BCN무기’,‘독성화학물질’및 ‘원료물질’등이 있다.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용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운송(transport)’이라 함은 사람 혹은 물자의 이동에 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포함한 효과적인 통제를 시작하거나 수배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범죄구성요건에 운송범죄를 포함함에 따라
운송행위를 광범위하게 유죄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송행위에 대한 유책
범죄자(선주,선원,운송자 등)의 명확한 범위 확정 및 핵물질․장비 등 사용
개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즉 ‘운송’
개념을 단순한 ‘운반(transfer)’와는 달리 광범위한 개념인 바,운송자(carrier),
실제 운송자(actualcarrier),선원 등 다수 관련자의 형사책임이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하게 정의하되,선원 등의 단순한 업무수행 종사자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논의 결과 ‘운송’이라 함은 사람 혹은
물자의 이동에 의하여 의사결정권한을 포함한 효과적인 통제를 시작하거나 수배
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이 의미에는 범행의도가 없는
선원들은 효과적인 통제권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해 또는 피해(seriousinjuryordamage)’라 함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ⅰ)중대한 신체 상해
(ⅱ)중대한 경제적 손실의 결과를 야기하는 공공장소,국가 또는 정부시설,

기간시설 또는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파괴
(ⅲ)대기,토양,물,동물 또는 식물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중대한 상해 또는 피해’의 정의 중 제(ⅲ)호에서 ‘실질적인 환경피해’로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반대하였다.그 이유는 제3조의2제1(a)(ⅰ)항에서 폭발
물질,방사능물질 또는 BCN무기 등 위험물질의 사용․배출에 의한 결과로서
‘환경 피해’가 ‘seriousinjuryordamage’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환경피해가 포함되어야 함에 찬성하였고,이에 따른 타협안
으로서 환경피해의 개념을 ‘대기,토양,물,동물 또는 식물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로 수정하였다.

(d)‘BCN무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ⅰ)‘생물(세균)무기’라 함은
(1)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기타 세균
또는 독소

(2)적대 목적이나 무력충돌시 그 같은 세균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설비 또는 수송수단

(ⅱ)‘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사항의 하나 또는 전체를 의미한다.
(1)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단,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형태와 수량이 이러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a)산업,농업,연구,의학,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b)보호적 목적,즉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c)화학무기 사용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d)국내 폭동진압 목적을 포함한 법집행
(2)그 사용결과로 방출되는 (ⅱ)(1)호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을 이
용,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탄약 및
장치

(3)(ⅱ)(2)호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의 사용과 직접 관련된 용도를 위하
여 특수하게 설계된 모든 장비

(ⅲ)핵무기 및 기타 핵폭발장치

‘BCN무기’에 대한 정의는 세균무기(생물무기)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BWC),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그리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협약(NPT)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용어의 정의를 원용하여 초기 개정안에서 ‘금지무기
(prohibitedweapon)’로 하였다.이에 대해 인도 및 파키스탄 대표 등은 NPT
체제하에서 핵활동과 관련한 운송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데 강한 반론을 제기
하며 금지무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자체를 반대하였다.특히 이러한 비확산
문제를 SUA협약의 개정에서 다루는 것은 이 협약의 검토를 강제한 IMO 총회
결의서 A.924(22)에서도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의 부적정성
을 제기하고 다른 협약규정을 원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협약의 비체약국의 관
련을 고려해야 하며,NPT 체제에서 핵비확산 문제가 재검토 되어야 함을 지
적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그 결과 제90차 회의에서 금지무기는 이 용어의
내용이 ‘세균,화학 및 핵무기(biological,chemicaland nuclear)’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축약하여 ‘BCN무기(BCN weapon)’로 수정하였다.

나나나...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이 SUA협약은 모든 선박에 적용하지만 군함,해군보조함 및 비상업적 목적



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005년 SUA협약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⑴ 국제법상 국가들과 개인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특히
유엔헌장,국제인권법,국제난민법 및 인도주의법의 목적과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⑵ 국제법상 무력활동 및 군사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⑶ BWC및 CWC협약과 NPT협약 당사국들의 권리,의무 및 책임과 모순․대립
되지 않음.

다다다...범범범죄죄죄구구구성성성요요요건건건

SUA협약에서는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무력,위협 또는 협박에 의해
선박을 억류하거나 통제를 행사하는 행위이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
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폭력,선박파괴,화물훼손행위 가능성이 있는 장치나 물
질을 설치하는 행위,항해시설의 파괴․손상행위 또는 허위정보를 교신하는 행
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개정협약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⑴ 다음 행위의 목적이 대중을 위협하거나 특정 국가․국제기구로 하여금 행
하도록 또는 행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일 경우
① 사망,중대한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기 쉬운 수단으로
어떠한 폭발물질,방사능물질 또는 BCN무기를 선박에 대하여 또는 선상
에서 사용하거나 선박으로부터 배출하는 행위

② 사망,중대한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기 쉬울 정도의 양 또
는 농도의 기름,액화천연가스 또는 기타 유해유독물질로서 제①항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물질을 선박으로부터 배출하는 행위

③ 사망,중대한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하는 수단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행위
④ 상기 범죄를 범하기 위해 협박하는 행위

⑵ 선박이 폭발방사능물질,BCN무기,핵분열 물질과 BCN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장비,S/W,기술(이중용도물자)등을 운송하는 경우
⑶ 테러범죄자 도피방조 운송행위 즉,이 협약 및 부속서상 9개 협약에서
규정된 범죄자임을 알고서 도와 줄 의도로 승선시켜 운송하는 경우

⑷ 공범조항으로서 다음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① 기존 범죄 및 신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연계되어 고의,불법으로
행한 상해 또는 살해행위

② 범죄를 저지르려고 기도하는 행위
③ 범죄의 공모자로 참여하는 행위
④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타인과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지시하는 행위
⑤ 범죄 혐의에 공헌하는 행위

다만,핵무기비확산협약(NPT)가입 당사국에 의한 핵분열 물질 등의 운송과
핵무기 및 핵기폭장치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이중용도물자의 운송은 범죄구성
요건에서 배제하였다.이에 대해 NPT 가입 당사국이 아닌 인도,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NPT 미가입국가가 핵분열물질(핵무기)및 핵무기제조 등에 사용
되는 이중용도물자 등을 운송할 수 없도록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가
되므로 반대하였다.

라라라...범범범죄죄죄의의의 처처처벌벌벌

기존 SUA협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추가하여 法人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사,민사,행정상의 처벌과 형사,민사,행정상의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과 법인에 의한 범죄의 경우 해당 개인도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마마마...관관관할할할권권권 및및및 범범범죄죄죄인인인 인인인도도도절절절차차차

당사국은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토안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자국
법에 의해 범죄인의 형사 또는 인도절차를 취하기 위한 범죄인의 구금 또는
신병확보 등의 조치와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 등을 행하여야 하며,범죄자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있는 당사국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이때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자국의 대표와 통신하거나 대표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다만,기존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한 형사관할권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않는다.
이 협약의 당사국 선박의 선장은 자선내의 범죄인을 타당사국(접수국)에게 인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범죄인 인도의사를 영해진입 전에 타당사국에게
범죄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타당사국은
범죄인의 인도를 수락할 경우 범죄인의 인도절차에 따라 조치하며,범죄인을
인도받은 후에는 당해 선박의 기국에게 범죄인을 인도받았음을 통보한다.만약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바바...협협협약약약상상상 위위위반반반혐혐혐의의의 선선선박박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해해해상상상승승승선선선검검검색색색제제제도도도

2005년 개정협약에서 혐의선박에 대한 해상승선검색제도의 도입은 미국이 추구
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당사국은 요청국가의 혐의선박에 대한 정보요구에 가능한 한 즉시 응하
여야 하며,그러한 정보요구는 구두 또는 문서로서 가능하지만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한 즉시 문서로 追認하여야 한다.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이 위험할 경우 관계국간의 협의에 의해 안전한 항구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 선박이 범죄혐의선박일 경우 타당사국에게 승선검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받은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방법 내에서 그 같은
지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 방안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일반적 제도로 요청국이 기국의 동의에 의한 정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즉,연안국인 요청국은 범죄혐의선박이 존재할 경우 해당 선박으로부터
확인된 기국에게 국적확인을 통지하여 확인한 후 당해선박의 승선․검색을 위한
권한위임을 요청한다.
둘째,당사국의 선택(opt-in)으로 이 개정 협약 비준․가입시 또는 그 후에 범
죄혐의선박에 대한 요청국의 국적확인을 통지하였으나 당사국이 4시간 이내에
무응답할 경우 요청국은 당해 선박에 임의 승선․검색을 허용하는 것이다.



셋째,당사국의 선택으로 당사국이 자국선박에 대해 승선․검색을 사전에 허용
한 경우로서 요청국은 범죄혐의선박이 있을 경우 기국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승
선․검색할 수 있다.
요청국은 기국의 명시적 권한위임 없이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제3(b)항에 규정
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묵시적 동의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수 국가들이 기국의
짧은 응답시간인 4시간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제
기하였다.그리스,브라질 등은 또한 4시간의 유예기간은 각국의 시간대 등을 고려
할 때,좀 더 여유 있게 12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사이프러
스는 이러한 timeframe자체의 삭제를 주장하였으며,4시간은 요청국이 국적
확인 요청한 시점부터인지,기국이 국적확인요청을 접수한 시점부터인지 명확
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46)
이에 대해 미국은 4시간 무응답시 개별국이 스스로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
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2005년 개정협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승선․검색의 권한위임 철회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설정하여야
함이 제기되었다.
승선․검색결과 이 협약위반의 증거를 발견할 경우 기국이 승선검색국에게
당해 선박․선원․적화를 억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더 나아가 승선검색국은
다른 불법의 증거 발견시 기국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선․검색 결과 억류 선박․승선인원․화물에 대한 관할권은 요청국이 선박의
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권은 기국에 있고,제6조에 따라서 다른 국가가 관
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국은 그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선․검색관련 무력사용은 임무수행 및 집행기관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와
집행과정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무력의 사용

46)ICS․ISF및 ICFTU는 의제문서 88/3/3에서 다음의 내용을 이유로 승선검색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기국의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며,어떠한 경우에도 기국의 명시적인 권한위임에 의해 승선되어야
하며,선박의 승선․검색은 선원,선주 및 화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해상에서의 승선은
선장과 선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것이며,해적 및 무장강도에게 취약점을 보여 그 발생
률이 상승될 것이다.그러므로 선장은 승선을 허락하기 전에 기국으로부터 명확한 정보․지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제안된 묵시적 권한위임은 긴박한 상황만을 초
래할 뿐이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즉,무력사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무력의 최소단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제안하여 받아들여졌다.
보호조치 조항은 일반적 준수사항(제10(a)항)에서 혐의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승선․검색 관련 배상(제10(b)항)에서는 협약위반 혐의로 해상강제 승선․검색
결과 해당선박의 혐의사실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취해진 조치가 불법
적인 경우 또는 협약의 취지를 벗어나 상당히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취해진 조치로 인해 발생된 피해,손상 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사사...해해해석석석 및및및 적적적용용용

개정 SUA협약 및 의정서는 단일문서로 통합되어 읽혀지고,해석되어지며
개정된 협약(제1조 내지 제16조)와 2005년 의정서(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
은 ‘2005년 SUA협약’이라 불리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SUA협약의 발효요건에 대해서는 제90차 법률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이
발효요건에 체약국의 숫자에 세계상선대의 톤수의 일정한 비율(%)을 추가요건
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브라질이 각각 40개국과 40%를 제안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1988년 SUA협약에서도 톤수와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성질상 발효를 빨리하여야 하므로 이런 요건의 추가에 반대하였으며,노르웨이도
톤수요건은 기술협약에 관련된다고 언급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가나,영국,
스웨덴,일본의 지지를 받았다.이탈리아는 15개국을 언급하였다.
외교회의(2005.10.)에서는 영국 등이 주장한 10개국,기존 SUA협약의 발효
요건인 15개국 그리고 기존 반테러 협약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폭탄테러
억제협약,테러자금 조달 억제협약,핵테러 억제협약 등의 발효요건과 동일한
22개국 등 3개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협약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22개국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SUA협약 개정의 중요성과 조속한 발효의 필요성에
비추어 10개국으로 하자는 영국의 제안에 대해 대다수 국가가 지지하였다.결국
논의 결과 톤수 등에 대한 추가요건 없이 10개국의 비준 또는 수락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하며,발효 이후 비준국가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IMO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토록 규정하였다.다만,2005년



개정협약의 서명을 위한 개방은 2006년 2월 14일부터 2007년 2월 13일까지로
정하였다.
플랫폼의정서의 2005년 개정의정서는 개정 SUA협약과 같은 기간에 서명을
위해 개방하되 3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된다.
다만,발효요건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개정 SUA협약에 앞서 발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아아아...향향향후후후 전전전망망망

본 2005년 개정협약 및 의정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정 노력과 EU국가들의
동조로 조기에 성사되었는 바 미국 및 EU국가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결국
2005년 의정서의 서명을 위한 개방기간인 2006년 2월 14일부터 2007년 2월 13일
까지 12개국 이상이 가입할 것이 예상되므로 발효시점은 2007년 2월 13일 이후
90일이 경과된 2007년 5월 13일경 발효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 SUA협약의 채택은 향후 대외 정세를 고려한 개정협약의 비준여부와
발효에 따른 자국 선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선박의 승선․검색절차 등을 포함한 협약의
비준 등 외교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타당사국의 자국 선박에 대한 확인요청 및
승선검색에 따른 승선유무 등의 실질적인 대외연락업무 수행은 해양수산부,
국내법에서의 수용문제는 법무부 그리고 우리나라 관할수역내 혐의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등 실행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제제222절절절 주주주요요요국국국가가가의의의 입입입법법법현현현황황황

111...미미미국국국

미국은 국제테러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따라서 테러에 대한 포괄
적인 특별입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대표적으로 미국은 1984년 10월 19일
‘국제테러투쟁법(1984ActtoCombatInternationalTerrorism)’이라는 반테러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그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통치하던 1995년 2월 9일에
‘반테러 및 효과적 사형처벌의 법률(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Actof1996)’이 제정되었다.
테러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1986년 테러범죄소추법
(TerroristProsecutionActof1986)을 제정하여 테러범죄에 대한 미국의 형사
관할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즉 외교관 및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테러범죄
외에도 모든 미국 국민에 대한 국내외 테러범죄에까지 미국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각종 테러범죄에 관한 소추절차의 기반을 마련하였다.47)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국민 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986년 8월 외교안전 및 대테러
종합대책법(OmnibusDiplomaticSecurityandAnti-Terrorism Actof1986)에서
미국국민에 대한 국외테러범죄에 관한 역외관할권(extra-territorialjurisdiction)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이 법은 미국의 제외공관 경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예산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대테러방호기금의 설립,핵테러대책,테러대책에 관한 국제협력,
테러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9.11테러사건 이후에 부시대통령은 2001년 10월 26일 ‘테러리즘의 차단과 방
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 ;소위 애국법
(USA PATRIOT ACT,United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ToolsRequiredtoInterceptandObstructTerrorism of2001)’에
서명하였다.
애국법은 테러수사권을 강화하였다.특히 이 법률은 통신감청대상을 확대하였다
(제201조 이하).즉 테러가 의심될 경우 그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을
허용할 수 있게 하였고,통신감청대상을 특정 전화가 아닌 특정 인물로 확대하여
용의자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하였다.또한 범죄수사정보의 공유권이 규정되
었다(제203조의 b).테러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
정하고 있다.우선,테러 혐의 외국인에 대해서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
정만으로 최고 7일간 구금할 수 있게 하였다(제412조).수사기관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제219조).
또한 애국법은 테러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고 미국내 테러
47)이외에 미국 또는 미 국민에 대한 모든 테러범죄를 소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1984Act
forthePreventionandPunishmentoftheCrimeofHostageTaking,18U.S.C.203조.;
18U.S.C.1651조(piracy)18U.S.C.7(7)조;10U.S.C.818조,821조 등을 들 수 있다.



용의자들의 추방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구금 및 추방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제412조).즉,법무부장관은 재판없이 바로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장관이나 이민국장은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는 테러혐의자로 확인만 하면
특정 죄목 없이도 해당 외국인 또는 이민자를 7일까지 구금할 수 있고 추방
재판 없이 바로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동법 제817조는
평화적 목적 이외에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그 이외에 테러범에게 은신처
또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공소시효의 연장 내지
폐지,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에 대한 연방범죄로의 규정 등이
입법․조치되었다.
그리고 애국법은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다.과거에는 테러
범죄자나 테러 단체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애국법에서는 이를 15년으로 상향하고 테러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할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모든 종류의 연방테러범죄에 대하여
시효를 8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특히 테러로 인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상테러리즘과 관련해서는 2002년말에 해운보안법(PublicLaw 107-295)48)을
제정․공포49)했는데,이 법률은 자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규정과 함께 외국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제도의 적
정성을 평가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첫째,항만과 선박의 보안취약성
평가를 강제화하고 있는데,5년마다 기초평가를 우선 시행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
밀평가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다만,정밀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항
만시설에 대한 평가보다는 선박에 대한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도
록 한 것이 특징이다.둘째,해운보안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정부차
원에서 수립하는 국가해운보안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보안계획,그리고
각 선박과 항만시설에 따라 작성되는 개별적인 보안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작성된 보안계획은 국토보안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
며,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셋째,이 밖에도 해운보안사고에

48)MaritimeTransportationSecurityActof2002.
49)RobertG.Clyne,"Terrorsim andPort/CargoSecurity:Developmentsand Implicationsfor

MarineCargoRecoveries",77TulaneLawReview1183(2002-2003).pp.1190-1196.



대한 대응계획의 수립과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출입을 통제하는 운송보안
카드제도의 도입,선박자동식별장치(AIS)50)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위성통신기술이나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GMDSS)51)를 이용한 광대역
선박위치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입항선박에 대해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정보
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미국 해운보안법에서 중요한 사항
은 외국항만에 대한 보안평가제도인데,국토보안부 장관은 미국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출항하는 외국항만 뿐만 아니라 보안위협을 줄 수 있는 외국항만의 반테
러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52)
2004년부터 미 법무부는 판사나 대배심의 승인 없이도 용의자나 증인을 소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애국법 Ⅱ의 입법을
추진하였다.53)
미국의 애국법은 2005년 말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었다.그리고 애국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개인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보수집을 가능하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권단체는 물론 재계에서도 사업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005년 유효
기간이 임박하자 부시 행정부는 애국법 16개 조항가운데 14개항의 시효를
영구화하고,2개 조항은 4년간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그러나 반대
론자들은 그 동안 의회나 사법부의 감시가 강화되긴 했지만 법 개정안이 개인의
진료기록,총기보유 여부,도서관 이용기록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2006년
4월 현재 애국법의 유효기간을 임시로 연장하여 행정부,하원 및 상원간에 시효
연장에 관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222...독독독일일일

50)AutomaticIdentificationSystem의 약자.
51)GlobalMaritimeDistressandSafetySystem의 약자.
52)미국의 해상 테러리즘 문제는 미 해군을 중심으로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략․정책․정보(SPI:Strategy,Policy,Intelligence)의 주무부서인 대(對)테러리즘
(AT:Anti-Terrorism)․세력보호(FT:ForceProtection)는 N-34(미해군 기획․정책․작전참모
본부 소속),자세한 내용은 김두현,「현대테러리즘론」(2004),서울 :백산출판사,220-221쪽 참조.

53)국가정보원,「월간 테러정세」,2003.10,56쪽.



(((111)))999...111111테테테러러러 이이이전전전

가가가...개개개관관관

독일은 1972년 9월 ‘검은 9월단’에 의한 뮌헨 올림픽 경기장의 테러사건을 비롯
하여,주로 좌익계열 단체인 적군파(RoteArmeeFraktion)에 의한 테러가 빈발
하면서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서 여러 번에 걸친 형사실체법 및 형사
절차법의 개정을 시도하였다.54)뮌헨 올림픽 이후 마련된 대표적인 입법사례를
들면 ‘1974년 12월 20일의 제1차 개정형사소송법의 보완법’을 위시하여55)‘1976년
8월 18일의 형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연방변호사법 및 행형법의 개정에
대한 법’,‘1978년 4월 14일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법’,‘1989년 6월 16일의
형법,형사소송법 및 집회법의 개정과 테러범죄에 있어서 공범증인규정의 도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있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극우단체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자
1993년 6월에 외국인의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테러피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나나나...실실실체체체법법법(((형형형법법법)))에에에서서서의의의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독일 형법은 1970년 이후부터 테러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공교통에
대한 공격(제316조의 c),약취강도(제239조의 a),인질죄(제239조의 b),항공기
및 선박 납치죄(제316조의 c),핵에너지 폭발의 죄(제310조의 b),중요한 작업
수단의 파괴죄(제305조의 a:1986년의 대책법)등의 수많은 범죄구성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우선,독일은 1976년의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독일형법 제129조 a에 테러단체
조직죄를 신설하였다.동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우선적으로 테러단체의 초기
활동단계에서 이를 범죄화하여 쉽게 처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그리고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위의 범죄들을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제1항,

54)독일은 특수범죄에 대한 입법조항을 종국적으로 일반형사법에 편입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로 형사특별법 그 자체로서 존속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55)그러나 동법률의 시행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제2항),테러단체를 선전 또는 지원하는 행위도 제3항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있다.
독일형법 제6조는 테러행위 중에서 제220조 a의 민족모살,제311조(폭약폭발의
초래),제316조(항공교통에 대한 공격)또는 구속력 있는 국가간의 조약에 의거
하여 소추되어야 할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처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이러한 테러범죄에
대한 세계주의적 처벌규정은 독일이 테러범죄를 인류공동의 적으로 단정하는
문명국가임을 과시하는 것이고,테러범에 대한 각종 국제법상의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다다...수수수사사사와와와 재재재판판판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절절절차차차법법법에에에서서서의의의 주주주요요요사사사항항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중범죄의 경우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없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12조 제3항).여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란 모살,고살,민족모살
등이다.그런데 독일은 1976년 테러대책법을 통하여 구속요건을 규정한 독일
형소법 제112조 제3항을 개정하여 특별한 중범죄에 대해서 도주우려 또는 증
거인멸이라는 구속사유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대하
여 형법 제129조 a의 테러단체조직죄를 포함시켰다.
1978년의 테러대책법을 통하여 형소법 제103조 제1항 2단이 신설되었다.이
조항은 테러 용의자의 거주지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 것이다.또한
형사소송법에 제111조를 신설하였다.동조는 형법 제129a조의 테러단체조직죄와
동조에 기술하고 있는 테러범죄들 및 제250조의 총포휴대강도에 대해서 그
범죄자를 체포 또는 범행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동조가 신설됨으로써
도주중인 테러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형소법 제163조의 b와 c를 신설하였는데,이는 테러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하
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독일 형소법
제163조 b의 제1항의 내용은 「범죄의 혐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 및 경찰
관은 영장 없이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피의자는 검사의 소
환에 대하여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검사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곤란이 수반되는
때에는 당해 범죄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다.이 때에는 휴대하고 있는 물건의
수색 및 감식상의 조치 예컨대 사진촬영이나 지문채취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테러범죄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여도 그가 외부의 단체원 내지 투옥된 공범자와
내통하여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의 구속자체는
아무런 테러대책이 될 수 없다.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테러범죄자들에게
남용되는 폐해를 겪은 독일은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독일 형소법 제148조 제1항과 그 권리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제2항을 테러분자 및 용의자를 외부 세계는 물론 그들의 변호사 및 이미
투옥된 동료들로부터 고립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22)))999...111111테테테러러러 이이이후후후

가공할 9.11테러사태 이후에 독일 정부는 국제테러리즘이 전세계적인 위혐으로
발전되었고,그 폭력의 범위,범죄인들의 네트워크화,장기적으로 국경을 초월
하는 전략으로 인하여 종래보다 더 발전된 입법조치가 불가피함을 인식하였
다.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독일 정부는 수많은 기존의 보안관련법률을 새로
운 테러위협상황에 적응토록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대책법을 2002
년 1월 9일에 개정하였다.이 법률은 2001년 중 발표된 제1,2차 대테러조치
를 근거로 제정된 것이다.그 내용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연방헌법수호법,연방국경수비법,연방범죄수사청법,외국인법 및 외
국인관련법률의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법률개정의 목적은 ①
각 보안기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② 행정기관 사이에 자료교환을
개선하는 것,③ 테러 형사범이 독일로 입국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④
비자발급 절차에서 신원확인조치를 개선하는 것,⑤ 국경통제의 가능성을 개선하
는 것,⑥ 국내에 거주하는 과격주의자를 쉽게 파악하는 것에 있다.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 보안심사법,여권법,신분증법,단체법,연방중앙등록법,
제10사회법률,항공법의 관련부분,에너지보안법 등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었
다.그 개정의 목적은 ① 보안에 민감한 활동분야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것,② 여
권과 주민등록증에 생체인식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조성하는 것,③



독일에서의 과격 외국인단체의 활동을 조속히 저지하는 것,④ 컴퓨터 자료검
색시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⑤ 민간항공기에서
무기사용을 경찰에게 보장하는 것,⑥ 무제한적인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해상테러리즘에 관련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전자는 혁명적,반혁명적 행위와 분리주의자
들의 운동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물개,고래 그리고 방사선
물질의 투기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다.많은 테러집단들은 동일한 해상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그것은 어느 정도 그들의 공격을 예견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하지만 날이 갈수록 정교하고 대담해지는 국제테러리즘의 양상에
따라 이러한 추세도 점점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점증하는 테러집단간의 연계와 그들 투쟁의 세계화는 향후 유럽과 지중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국가간 전략과 정보의 광범위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영국과 동부 지중해역 부근 해협은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고 서부
지중해와 Biscay만,북대서양도 정도는 덜하지만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은 해상테러리즘 관련 각종 협약 등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테러범들의 공격에서는 주로 맹목적으로 기존의 행위를 모방하여 하는 경우로
표출되므로,도처에서 공격 억제 범위를 압축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아주 위험한 단체들은 각각에 대하여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테러범들을 억제시키기 위한 진행절차
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독일은 EU에서 주도적으로 테러대책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2001년
9월 28일에 유엔 결의안,즉 테러리스트에 대해 입국이전에 신원파악할 수 있게
할 것,신원증명서와 그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것,테러리스트와 그 활동 및 위조
문서에 대해 신속하게 국제적으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할 것,난민지위를
테러활동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특히,헌법수호의 차원에서 외국인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해 주거
내에서의 첨단기계를 장치하는 입법안도 연구중에 있다.그리고 2006년에는 독일
에서 월드컵 축구경기가 1974년에 이어서 또 다시 열렸다.그 개막식이 열리는
도시가 1972년 올림픽시 검은 9월단에 의한 테러현장이었던 뮌헨이다.독일
정부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테러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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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테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식 대신에 기존의
법률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범죄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테러범죄를 규율하여
왔다.특히 국제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제정의무의 이행에서도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고,테러범죄를 직접 규율하는 독자의 법률을 제
정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일본도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다소 적극적인 테러대
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우선 일본은 테러대책기구를 신설하였다.수상을 본부
장으로 하고 관방장관을 부본부장,법무대신,총무대신,외부대신,재무대신 등으
로 구성되는 ‘긴급테러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여기에서 ‘국내테러 대책 중점추진사
항’이 마련되었다.56)중점추진사항에는 출입국관리의 강화,테러정보망 구축에
의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강화,테러자금 동향파악의 강화,중요시설 경비강
화,핵․생물․화학테러 대책의 강화,사이버테러 대책의 강화,항공기 납치 및
해상테러 방지대책의 강화,해외 일본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해당한다.그리
고 2001년 11월 2일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공
격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개정안’과 의심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테러특별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이고,그 내용으로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하고,자
위대의 해외 파견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무기 탄약 수송 및 의료장비 등의 보급,전투행위 도중에 조난당한
실종자 수색 활동,유엔 등의 요청에 따른 생활 물자 수송,의료 등의 난민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자위대의 활동 지역으로는 전투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공해 및 공해상공 외에 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외국
영역을 포함시켰다.또 자신과 동료는 물론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를 통하여 난민 및 미군 등 참전 부상병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의 길을 열었다.그리고 개정된 자위대법은 경찰이 맡아온 주일
미군과 자위대 시설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경호 출동’조항을 신설하고,
방위 관련 국가 공무원과 업자가 방위 기밀을 누설할 경우의 처벌을 대폭 강화

56)신의기,「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연구보고서 제02-10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10),
121쪽.



시켰다.또한 자위대법과 해상보안청법을 개정하면서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던 자위대원과 해상보안청 직원의 무기사용 범위를 완화
하였고,자위대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주요시설 경호를 위한 출동권한의
부여 등을 통하여 테러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일본은 1998년 4월 17일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하였고,
2001년 12월 16일 발효하였다.국제협약 가입과 동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국내실시법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폭탄사용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을 동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폭탄테러방지조약의 국내 이
행법으로써 2001년 12월 16일에 시행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
했으며,관련조약의 국회비준 절차에 맞춰 일본 국내법을 정비하였다.이에 따라
항공기 납치와 폭탄테러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최장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테러자금 공여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해상테러리즘을 규제하기 위하여 일본은 2004년 4월 14일 ‘국제항해선박 및
국제항만시설의 보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법률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6장 벌칙 및 부칙 등 총 7개장 65조문
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법률은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제2장에서는 국제항해 일본선박에 관한 조치와 국제
항해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제3장에서는 국제부두
시설의 조치와 국제수역시설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장에서는 국제항해선박의 입항선박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
며,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
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이 법률을 시
행하는 주체는 국토교통성이며,여객선 이외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보
안심사업무는 일본선급(NK)에 위임되었고,외국선박의 입항통제업무는 해상보
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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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테러범죄가 그다지 빈번하지 않은 국가
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식 대신에 기존의 형사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테러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법상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테러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즉 테러범죄의
구체적인 개개 행위가 형법상의 일정한 범죄에 해당되면 그 범위 안에서 당해
범죄로 처벌되는 데 그칠 뿐,형사절차상 특별한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
해상테러리즘도 SUA협약의 국내이행법인 ‘항행안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상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나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57)
우리나라의 테러방지 및 사후처리는 특별한 기구를 두지 않고 일반 치안담당
부서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테러도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치안의 유지 및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수사․
진압 및 처벌하는 일반적 기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정부 각 기관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서는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과 9.11이후의 테
러대응 필요성 때문에 2001년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
출되었다.그 내용은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에 걸친 다양한 특별규정을 두는
것과 더불어,대통령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법안 제4조;의장은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면서(법안 제5조)그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법안 제16조)등이다.
그리고 2006년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2건의 특별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심의중에 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안의 인권침해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그 통과에 있어서 많은 장애기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7)현행 국내법상 해상에서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에 관한
규정과 일반교통방해를 규정하는 동법 제185조,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를 규정한 제
186조,기차 등의 전복에 관한 제187조,교통방해치상죄를 규정하는 제188조 등이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권보장과의 관련성 부분이다.반대 론자들은
테러방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권보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테러의 진압과 예방,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되며,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에서는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테러를
발생하게 한 경우 테러범죄 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이 조항의 구성
요건의 하나인 ‘실행저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또한 국가대테러대책
회의를 두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이 모든 국가체계
재편성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결국 테러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테러대책을 일원화할
경우 권력의 집중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테러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
시키는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2...선선선박박박및및및해해해상상상구구구조조조물물물에에에대대대한한한위위위해해해행행행위위위의의의처처처벌벌벌등등등에에에관관관한한한법법법률률률

우리나라에서 해상테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SUA협약의 국내
이행법인 항행안전법이 적용된다.2003년 5월 27일에 제정되어 2003년 8월 12
일부터 발효되었으며,동법을 통해 형법상 해적행위로 처벌되지 않았던 사적
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해상폭력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항행안전법은 2001년 9.11.테러 이후 IMO는 미국의 주도하에 선박이 테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SUA협약 및 플랫폼의정서를 확대․
개정하여 선박 테러방지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법이다.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제1조는 항행안전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SUA협약의 체결배경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부터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을 방어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항행안전법의 목적역시 전통
적인 해적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해상범죄 중 해상테러를 규율
하려는 법률이다.
제2조는 각종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운항’
이라는 정의이다.항행안전법에서 운항이라 함은 항해․정박․계류․대기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제1조에서 동 법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운항중인 선박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예를 들어,만약 좌초나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위해행위를
한다면 동 법률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해적 또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좋은 범죄대상은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는 선박이 아니라 바로 위와 같이 항행
상의 장애를 겪고 있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조는 형법 제2조 내지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국제테러리스트 조직의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조직원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3조는 해상 테러
리스트들을 처벌하는 데 필수적인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조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을 외국정부
기관에 인도하거나,외국선박의 선장이 우리나라에 범죄인을 인도하는 경우 및
우리나라가 인수한 범죄인을 증거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 선박의 기국에 다시
인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 내지 13조는 구체적인 처벌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항행안전법
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이 가운데 선박납치에 관한 제6조는
형법 제3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강취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형법 제340조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항행안전법 제6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선박납치범에 대해서는 항행안전법이 적용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선박납치죄가 형법상의 해상강도죄보다 더 가볍게 처벌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따라서 형법 제340조 제1항 또는 항행안전법상의 선박납치죄의
법정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항행안전법 제7조와 형법 제187조의 관계에
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으며,항행안전법 제7조에서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손상을 가한 행위를 같이 처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피해규모면에서나 다른 형법규정의 법정형을 비교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르게 처벌되어야 한다.더 나아가 항행안전법 제10조의 적용이 선박으



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인 해상구조물에 대한 허위
정보전달행위는 선박에 대한 것과 동일한 불법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8)

58)최석윤․이윤철․홍성화․박정기,“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항해항만학회지」제29권
제1호,한국항해항만학회(2005.02),49-50쪽.



제제제444장장장 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리리리즘즘즘의의의 형형형사사사법법법적적적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제제제111절절절 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관관관할할할권권권

111...관관관할할할권권권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종종종류류류

관할권이란 용어는 매우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사람․재산․
사건에 대해 국가가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관할권은 크게
보아 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형사관할권이라 할 때
이는 비단 형사재판관할권(사법적 관할권:judicialor adjudicatory criminal
jurisdic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각각의 협약에
서 열거된 범죄들을 국내법상 가벌적인 범죄로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억제방
안으로써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입법적 형사관할권 :legislativeorprescriptivecriminaljurisdiction)과 당해
범죄를 행한 범인을 체포,억류하는 경찰권 및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그리고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권 등의 행정적 권한(집행적 형사관할권 :
executiveorenforcementcriminaljurisdiction)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조약 대부분은 단지 관할권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형사관할권을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22...관관관할할할권권권 행행행사사사범범범위위위와와와 특특특징징징

(((111)))의의의무무무적적적 관관관할할할권권권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약국은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시행할 의무를
진다.즉,테러규제 협약에서 정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한다.이를 의무적 관할권(obligatory/compulsory
jurisdiction)이라 한다.의무적 관할권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① 해당



범죄와 체약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② 범죄가 체약국에 등록된 선박 및
항공기에 발생한 경우,③ 범죄가 체약국 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이다.59)
이 밖에 테러범죄의 성질에 따라 의무적 관할권의 양태가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헤이그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각 체약국의 범죄 및 범죄와 관련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혐의자가 행한 기타 폭력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즉,① 범죄가 당해국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② 기내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항공기가 아직 기내에 있는 범죄혐의자를 싣고 그 영토 내에
착륙한 경우,③ 범죄가 주된 사업장소 또는 그와 같은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그 국가에 가진 임차인에게 승무원 없이 임대된 항공기 기상
에서 행하여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몬트리올 협약 제5조 제1항은 헤이그협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범죄가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범하여진 경우와 범죄가
그 국가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60)
이러한 의무적 관할권과 관련해서 대부분 국가들의 형사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예컨대,우리나라 형법은 형사관할권의 행사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형법 제2조(국내범),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및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가 그것들이다.이 같은 규정들에 의해 수사기관 및
법원은 테러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범죄가 체약국들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 형사법으로 규율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약국의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법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형벌법규를 개정․보완해야 한다.

(((222)))임임임의의의적적적 관관관할할할권권권

임의적 관할권은 재판관할권의 확립 여부가 체약국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이다.

59)1979년 핵물질협약 제8조 제1항,1997년 폭탄테러협약 제6조 제1항,1999년 테러자금협약 제7조
제1항,SUA협약 제6조 제1항,플랫폼의정서 제3조 제1항은 내용상으로 거의 유사하다.예컨대,
1997년 폭탄테러협약 제6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의 다음중 하나의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① 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진
경우,② 범죄가 행하여질 당시 동 범죄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법 하에서 항공기내
에서 행하여진 경우,③ 범죄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60)1963년 동경협약 제3조 제2항은 항공기 등록국의 재판관할권 확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도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의 형식으로 명시하고
있다.예컨대,① 자국민에 대한 협약상의 범죄,② 자국의 대사관,외교․영사
관사를 포함하는 국가․정부시설에 대한 범죄,③ 자국에 통상적 주거지를 갖
는 무적국자에 의한 범죄,④ 자국민이 억류 또는 협박받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범죄,⑤ 자국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범죄는 이러한
임의적 관할에 해당한다.61)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체약국의 의무적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일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위한 관할권의 설정이 체약국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또 위와 같은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수 국가의 형법에 직접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이다.따라서 처벌을 위한 별도의 보완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333)))보보보충충충적적적 관관관할할할권권권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한결같이 테러범에 대하여 ‘인도 아니면 기소
하라(autdereautjudicare;eitherextraditeorprosecute)’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체약국에서 발견되는 범인에 대하여 그 나라가 그 관할권을 갖는
다른 나라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당해 체약국은 범인을 관계당국에 회부하여
처벌을 위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62)이는 의무적 관할이나 임의적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충적 관할권(supplementaryjurisdiction)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충적 관할권’은 실체법상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
법상의 관할권을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전자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61)1997년 폭탄테러협약 제6조 제2항,1999년 테러자금협약 제7조 제2항,SUA협약 제6조
제2항,플랫폼의정서 제3조 제2항 참조.

62)1970년 헤이그협약 제4조 제2항,1971년 몬트리올 협약 제5조 제2항,1988년 몬트리올협약의정서 제5조
제2항,1982년 국제적보호인물협약 제3조 제2항,1979년 인질협약 제5조 제2항,1979년 핵물질협약
제8조 제2항,1997년 폭탄테러협약 제6조 제4항,1999년 테러자금협약 제7조 제4항,SUA협약 제6조
제4항,플랫폼의정서 제3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범인소재지국인 체약국이 현실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해 범인을
처벌하려면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범죄에 대하여 빠짐없이 관할권확립을
위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의 기소 및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테러범의 인도와 관련해서 과거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Law Association
:ILA)테러범인도분과위원회에서는 영토주의원칙의 제한 차원에서 테러범을
관계국에 ‘우선적으로 인도(primodederesecundojudicare;primarilyextradite
orsecondarilyprosecute)’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이는 ‘인도 아니면 기소
하라’는 대등한 차원의 ‘선택적 의무를 사실상 수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원칙이 국제법규범화 하지는 않았지만,앞으로 테러범죄 억제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원칙이
테러규제에 관한 범세계적 다자협약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국가주권을
제한받기를 꺼리는 나라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관계국간의
양자조약이나 수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테러규제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호주의의 보증’하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의 인도요청에 의하여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444)))국국국내내내법법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관관관할할할권권권

테러규제에 관한 다자협약들에서는 대부분 위에서 검토한 의무적 관할권,임의적
관할권,보충적 관할권 외에 “국내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테러자금협약 제7조 6항에서는 “이 협
약은 당사국이 일반국제법의 규범을 저해함이 없이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63)

63)이 밖에 1963년 동경협약 제3조 제3항,1970년 헤이그협약 제4조 제3항,1971년 몬트리올협약 제5조
제3항,1988년 몬트리올의정서 제5조 제3항,1982년 국제적보호인물협약 제3조 제3항,1979년 인질협약
제5조 제3항,1979년 핵물질협약 제8조 제3항,1997년 폭탄테러협약 제6조 제5항,SUA협약 제6조
제5항,플랫폼의정서 제3조 제5항 참조



‘국내법에 따른 관할권’의 의미에 관하여 아직까지 일반국제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확립된 법리나 해석론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64)여기서 국내법에 따른
관할권의 의미를 한 마디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다만,국내법상의 관할권은
주로 실체법상의 관할권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국내법에 따른 관할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원수 암살을 특별히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형벌법규는 없다.다만,국가원수 암살이나
그 미수의 경우 범행대상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본질적 성격을 묻지 아니하고,
단지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입법태도
혹은 범죄처리가 테러범죄에 대한 응징 강화의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것임
은 두말할 것도 없다.하지만 테러방지법 제정이나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아직까지 호의적이지 못하다.그 결과 테러범죄
들에 대한 별도의 범죄 설정과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형사재판관할권
행사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333...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리리리즘즘즘과과과 재재재판판판관관관할할할권권권

SUA협약에 따르면 기국,범죄가 자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내에서 발생한
경우의 범죄행위지국과 범인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반면에
무국적자의 상주지국,희생자의 국적국 테러범이 자신들의 테러공격에 의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대상국가는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즉 후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관할권은 의무적이 아니고 허용적인 것인데,이들 각각의
규정에 관해서는 채택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그러나 상당한 국가들이

64)혹자는 이 같은 관할권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다른 학자들은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의무적 관할권,임의적 관할권,보충적 관할권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다고 말한다.또 다른 학자들은 자국법에 따라 가벌적인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국’들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도 한다.또 다른
학자들은 이 조항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관할하는 국내법상의 규제절차가
없다면 조속히 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고 또한 국내법상 관련 절차가 이미 있다고 하더
라도 빈약한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보완 및 대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Ian Brownlie,PrincipleofPublicInternationalLaw,2nd
ed.(Oxford:Univ.Press,1979),pp.312-313참조.



이러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협약의 목적이 일정한 테러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는 이상,
관할권 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보다는 관할권 흠결의 가능성,즉 어느
국가도 범인을 기소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국제법은 그것이 국가의 대내적 문제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고 있기에 대내적
문제에 대한 주권국가의 완전한 자주권을 강조할 뿐 아니라 주권국가의 독립도
강조한다.국제사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박탈된 국가는 비록 그것이
그 대내적 문제에 대한 일정한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주권국가는 아
니다.국제법이론에서 본다면 주권은 대내적․대외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독립
및 자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국가는 주권을 가졌고 주권은 다른 주권국가와의
관계에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독립국가들 사이에는 상호 불간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한 국가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어떤 이유에 의한 것이든 어떤 타국의
대내적 또는 대외적 문제에 간섭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그 결과 무력간섭과
같은 다른 모든 형태의 개입 또는 국가의 인격이나 그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요소에 대한 위협 시도는 규탄된다.제7차 미주제국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1933년의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에는 “어떤 국가도 타국의 대내적․대외적 문제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1936년 평화유지를 위한 미주회의에서
채택된「불간섭에 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ProtocolRelativetoNon-Intervention)
에서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타국의 대내외적 문제에 간섭함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조직화의 가속과 더불어 국가의 대외적인 거래나 활동은
상호의존의 정도를 넘어서 상호침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매우 긴밀하게 전
개되고 있다.이러한 국제관계는 아직 국내사회에 있어서와 같은 동질적 연관관
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때때로 이질적 연관관계라는 용어로 표현될 정도
로 밀접하게 되었다.국가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제거래의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활동분야에서 보다도 상호연대가 강화되어 국제사회는 하나의 세계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이 法定之國에서 암살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를 행하여 法定之國의 국내



법원이 그 외국을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하여 준다면 이러한 범죄 및 인권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형식적으로 외국의 국가주권이 관여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사인의 보호를 미흡
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제활동과 인권보호를 저해하는 폐단이 있다고 할 것이
다.그 결과 국가면제의 제한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사인이나 외국 양자에게 다
같이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각국은 외국의 활동을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행위로 분류
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라는 항변을 제한하는 입법과 관계를
보여 왔다.분쟁을 야기한 외국은 그러한 분쟁에 있어서 사인이나 사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불법적인 활동이나 계약위반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그리하여 국제법은 외국과 사인간의 분쟁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외국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국제범죄에 대하여도 불간섭원칙의 예외영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이같은 견해에 의하면 테러범죄에 대하여
아울러 해상테러범죄에 대해서도 불간섭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국제법익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범죄를
국제형사법원에서 심리․처벌하는 것일 것이다.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
하는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법원에서 심리․처벌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범범범의의의 인인인도도도와와와 기기기소소소

111...범범범죄죄죄인인인인인인도도도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관관관

범죄인인도문제는 국제적으로 범죄인의 처리 문제에 있어 가장 오래되고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분야이다.범죄인인도조약이나 그에 대한 국내법의 제정시
일반적으로 인도하여야 할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보통범죄,그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범죄에 한하며,보통 양인도
당사국의 국내법상 공통적으로 범죄가 되어야 한다.인도범죄의 종류는 양당사국



간에 체결되는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정해지므로,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인도조약에서 인도범죄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는
인도의무가 없다.65)
해상테러리즘과 관련해서 SUA협약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약간의 변경을
제외하면 1970년 헤이그협약 제8조,1971년 몬트리올 협약 제8조,1973년 뉴욕
협약 제8조,1979년 인질협약 제10조의 선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SUA협약
제1조 제1항은 1970년 헤이그협약 및 1971년 몬트리올 협약의 제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제3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간에 현존하는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당사국들은 그와 같은 범죄를 그
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인도조약에 인도범죄로 포함시킬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
하고 있다.이 규정은 항공테러협약과 마찬가지로 당사국간 현존하는 인도조약
은 동 규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또한 장래에 체결
될 인도조약과 관련해서 만일 동협약에 참가한 두 당사국이 상호간에 인도조
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조약에 인도범죄로 선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이
와 같은 개념이 동 조약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SUA협약 제11조 제2항은 “만일 인도에 관하여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상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본 협약을 제3조에 규정된 범죄의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인도는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기타의 제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인도요청국과 피요청국 사이에 양자조약을
체결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피요청국은 동 협약을 범인인도조약의 대체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또한 SUA협약 제3조는 “인도에
관하여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들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제조건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3조에 규정된 범죄를 동 국가들간의
인도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경우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
로 하는 경우와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shallrecognize)."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또한 일부 국가의 범죄인인도법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범죄행위가 인도요청국의 영역내에서 행해졌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발생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요청국의 영역내에서

65)1971년 항공기 불법납치억제협약은 납치범죄가 당사국간에 범죄인인도조약상에 인도범죄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인도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행하여진 것으로 의제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기할 것은 제11조 제6항에서 “본 협약에 의거 범죄용의자의 인도요청을 고려함에
있어 피요청국은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범죄용의자의 권리가 청구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청구국이 인도시 청구국에 의한 테러범의 인권침해가능성도 아울러 고려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제11조 제7항은 “본 협약에서 정의된 범죄와
관련하여 당사국간에는 그들 사이에 적용가능한 모든 인도조약 및 협정의 규정을
본 협약과 양립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정된다.”고 규정하여 기존 인도협약과의
관계에서 본 협약의 우선적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만 하다.66)

222...테테테러러러범범범인인인도도도의의의 법법법적적적 근근근거거거

범죄인을 인도하는 근본이유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
으로 진압하고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그러나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영토주권이
줄곧 조약요건으로 작용해왔다.특히 국제테러의 경우 심지어는 이러한 범죄를
사주하고 방조하는 국가까지 등장함에 따라서 범죄인인도를 통한 테러범의 범죄
진압과 예방은 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더구나 사법제도와 그 운영상 문제가
있는 나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제도의 본래의 이상과
제도적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에서 인도피청구국은
인도를 거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제도는 많은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그리고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관계국들도
테러범의 인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가능한 한 테러범인도의 법적 근거를 광범위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를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11)))국국국제제제테테테러러러규규규제제제조조조약약약

일반범죄인의 인도는 이를 위한 양자조약이나 지역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나

66)제성호,앞의 논문,256쪽.



국제테러범의 경우에는 국제테러를 각 종류별로 규제하기 위한 범세계적 다자
조약이나 지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인도하고 있다.1963년 동경협약,1970년
헤이그협약,1971년 몬트리올협약,1973년 뉴욕협약,1979년 인질협약,SUA협약
등은 모두 테러범에 대해 자국에서 소추․처벌하지 않으면 관계국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7)이들 협약상의 범죄인인도조항이 테러범인도의 법적 근거가
됨은 물론이다.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를 위한 지역협정도 테러범인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특히
서유럽은 국제테러의 규제를 위한 지역협력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가령 1976년의 테러리즘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이 그것이다.
이 협약은 범죄인인도조약은 아니나,테러용의자의 인도를 용이하게 하는 중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즉 이 협약에서는 사실상 중대한 테러범죄를 모두 열거하여
정치범불인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 결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범인은
자신들의 범행동기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여 사법적 처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으며,이 협약에서는 테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공조의무까지도 체약국에게 지우고 있다.다만 취약점이 있다면 일부 국가가
아직도 이 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222)))범범범죄죄죄인인인인인인도도도조조조약약약

테러행위도 그 보호법익이나 범행의 대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통범죄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있다.가령 외교관을 납치,인질로 억류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테러행위는 체포,감금,공갈 등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다.이 경우 테러행위를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인인도조약 역시 국제
테러범의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양자조약 외에도 1952년 아랍연맹 범죄인인도협약과
1957년에 체결되어 1960년에 발효한 유럽범죄인인도협약,그리고 미주범죄인인도
협약 등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자조약이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일찍이 1933년

67)1963년 동경협약 제16조,1970년 헤이그협약 제7조 및 제8조,1971년 몬트리올 협약 제7조 및 제8조,
1973년 뉴욕협약 제7조 및 제8조,1979년 인질협약 제8조 및 제10조,SUA협약 제10조 및 제
11조 참조.



에 양자조약상의 상이한 규정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협약이라는
지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주로 파렴치범인 살인,강도,강간 등 보통
범죄를 위주로 한 것으로서 정치적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는 테러범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다.범죄행위의 양태와 관련하여서도 이들
조약들이 모두 테러범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테러범인도
법적 근거로서 이들 범죄인인도조약이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모든 테러범죄의
경우에 그 근거로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며,이에 관해서 국가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그리하여 아예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정치범불인도
원칙이 테러범죄에 적용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거나 기존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하여 신협약의 우선적 적용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1979년 인질협약 제9조
제2항68)이나 1976년 유럽협약 제3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69)

(((333)))형형형사사사사사사법법법공공공조조조조조조약약약 및및및 관관관련련련 국국국내내내법법법

범죄인인도가 형사사법공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조약에
따라서는 사법공조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서 범죄인인도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조약에서는 그 규정내용이 비교적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예컨대 미국과 멕시코간의 1987년 12월 9일에 체결된 미․멕시코사법공조
조약(Treatyoncooperationbetween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
United Mexican StatesforMutualLegalAssistance)에서는 증언의 녹취,
문서의 기록 및 증거의 제공,관련자의 수기나 신원확인,정보의 교환 등을 모두
양자간의 형사사법공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 제4항).특히 증언이
나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구금중인 자의 자발적인 이송도 여기에 포함되
고 있다.다만 피청구국에 구금중에 있는 자가 청구국에서의 증언이나 신원확
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청구국의 관련기관에

68)이 조항은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당사국간에 적용 가능한 인도조약 및 협정의
규정은 동 규정이 본 협약과 양립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의해 동 당사국간에 수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9)1976년 유럽협약 제3조는 “유럽범죄인인도협약 등 체약국들간에 적용되는 범죄인인도에 관
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의 규정들은 본 협약과 양립될 수 없는 한도내에서 체약국들간에 수정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이 청구를 거절할 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국에 이송
하도록 하고 있다(동 제8조 제1항).
이 조약은 이처럼 범죄인인도 이외에 양국에 필요한 사법공조사항을 포괄적
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간접적이기는 하나 테러범의 인도가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으로는 1886년 4월 29일 동경
에서 체결된 미․일 범죄인인도조약(TreatyofExtractionbetweenjapanand
theunitedStatesofAmerica)의 국내적 실시를 위해 1887년 칙령 제42호로 제정
되어 시행된 일본국 도망범죄인인도조례와 1929년 12월 23일에 제정된 독일의
범죄인인도조약(DeutscheAuslieferungs-gesetz:DAG)등을 들 수 있다.프랑스,
미국,영국 등도 유사한 입법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그 내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특히 자국민의 인도여부와 공조사실에 관한 증거,그리고 인도절차에
있어서의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권한 기준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어쨌든 테러범의 인도청구를 받은 피청구국이 이러한 범죄인
인도법이나 형사사법공조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인도를 행할 수도 있다.

333...인인인도도도의의의 절절절차차차 및및및 제제제한한한

범죄인인도에는 수동적 인도와 능동적 인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수동적
인도는 외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는 경우이며,능동적 인도는 외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여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받는 경우이다.절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동적 인도의 경우이다.능동적 인도의 경우에는 국가는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외국에서의 절차를 거쳐 인도를 받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데 따르는 법적 효과,즉 특정주의에 따른 제한 등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의 절차는 정식인도와 약식인도로 나눌 수 있다.수동적 인도의 경우
에는 국내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국내로 도피해 온 범죄인을 외국으로 인도할
때에는 청구국에서 기소․처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내 형사절차에 준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종래에는 정식인도의
방식에 따른 절차를 모두 채용하였으나,그 절차의 번잡성 때문에 최근에는 약식
인도방식이 많은 조약과 국내법에서 채택되고 있다.



정식인도의 방식은 인도의 법적 허용성을 법원이 심사․결정하고,그 사법적
결정이 있은 후 행정부가 인도의 상당성을 판단,인도하게 되는 2단계의 절차
구조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약식인도는 정식인도절차가 번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므로 인도되는 당사자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점을 감안,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인도하는 제도이다.정식인도절차에
의하면 보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간단한
절차로 인도되는 약식인도에 동의한다고 한다.
약식인도는 19세기말엽 이후 국제형사사법협력에 관한 실무에서 절차의 촉진
및 신병구속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발달한 것으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조약
및 국내법으로 약식인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범죄인인도제도에서 가장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가 바로 인도의 제한사유
이다.인도의 제한사유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절대적 거절사유와 인도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나눌 수 있다.절대적 거절
사유는 ① 청구국 법률에 의해 당해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② 당해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인도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④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소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청구국에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③의 경우
인도청구국에 당해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이 있는 때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이상의 절대적 거절사유 외에 임의적 거절사유로는 ①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
② 당해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국 영역에서 행해진 경우,③ 범죄인이
당해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도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받지 않은 경우,④
범죄인이 당해 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
다.여기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인도적 사유에 의한 인도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간섭원칙하에 정치범



여부를 제외하고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발전하여
왔다.따라서 인도청구된 범죄인은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이 특별히 인정한 것
외에는 어떤 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다.그러나 세계
2차대전 후 국제인도법 내지 인권법의 발달로 외국인이 귀국후 박해를 받게
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종래 영미법계에서 취하여 온 사법심사금지의 원칙도
제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도거절사유의 대부분이 인도적 견지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인도적
고려라는 개념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청구를 받는 국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재
될 소지가 있어 원활하고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도적 고려에 의한 인도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인인도가 인권문제와 결부되는 경우 청구를 받는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의무와 고문방지협약 등 인권관련 국제협력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문방지협약은 인도청구를 받는
자가 청구국에서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유엔헌장의 인권조항에 관한 의무와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의
가치를 다른 규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70)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인인도법 자체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2차 대전 후 양자간 조약 또는
지역적 인권조약들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인권협약,아프리카 인권협약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인도적 사유로 인한 인도제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444...소소소추추추와와와 처처처벌벌벌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협약들은 개개의 특정 국제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
하고 범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로써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대다수
국가들이 조약에 의하여 개인의 국제법상의 의무,즉 국제테러를 하지 않을 의무를

70)유엔헌장 제103조 참조.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이 의무위반에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현 단계의 국제법상 개개의 특정 국제테러
행위를 행하지 않을 의무 즉,실체법상의 의무를 조약이 정하고 있는데 불과하
고,개인의 그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한 억제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
으며,어떠한 국제법 절차에 의해서 심리․처리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국제법상의 의무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직접 국제법상의 억제를 받지 않을지라도 개인의 국제법상의 실체적 의무자체
와 이를 확보하는 절차 또는 방법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협약들은 공히 정범 외에도 공범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물론 포함된다.그리고 국제테러의 경우 형사
책임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사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가령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국제테러를 직접 행하거나 교사한 경우,직접 개인의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기관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현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이 국가기관이 테러를 직접 행하거나 또는 여기에 관련되
어 있는 경우는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오늘
날 국제테러의 국가테러리즘화 현상에 비추어 소위 테러국가의 국제책임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SUA협약 제5조71)는 인질협약 제2조를 그대로 재규정하였다.이는 적절한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권리이고 그러한 형벌은 엄중해야 한다는 두 요소를
포함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SUA협약이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의무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불벌가능성과 허점을 보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72)또한
주목할 것은 1963년 동경협약,1971년 몬트리올 협약,1970년 헤이그 협약 등 초기
국제테러규제 협약이 범죄의 중대한 성질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비하여,SUA협약은 ‘적절한 형벌’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과거 반테러협약의
체제하에서의 여러 문제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체약국들이 공산권에서 탈출

71)“각 당사국은 제3조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당해 범죄의 중대한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제성호,「항공기테러와 국제법」(1989),서울 :지평서원,140-142쪽.



해온 항공기 납치범들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예가 적지 않았고,
정치테러형 항공기납치범이나 사보타지범들에 대해서도 각국이 실제 선고한 형량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형벌에 의한 처벌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형량상의 융통성을 허용하기 위해
SUA협약에서 ‘적절한 형벌’이라고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태여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대한 여지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었는가는 문제로
지적된다.

제제제444절절절 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범범범의의의 정정정치치치범범범죄죄죄성성성

111...정정정치치치범범범죄죄죄 개개개념념념의의의 두두두가가가지지지 경경경향향향

(((111)))정정정치치치범범범죄죄죄 개개개념념념의의의 축축축소소소

1933년 벨기에 범죄인인도법이 정치범죄인 불인도의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이래 정치범죄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정치범으로 인정할 것인가
에 대하여 혼란이 초래되었다.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정치
범죄임을 인정하게 되면 범죄인인도의 목적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특히 상
대적 정치범죄의 복잡한 정치범죄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따라
서 정치범죄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정치범죄개념을 축소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加害條項이었다.이는
국가원수의 생명에 대한 공격은 인도목적상 정치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조항은 범죄인인도법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그러나
加害條項의 적용범위는 다양하여 오로지 국가원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에서부터
그 가족,정부구성원에게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73)이러한
加害條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주로 그 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
이었으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 조항은 Jacquin

73)“HarvardResearchinInternationalLaw”,29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1935),supplement,
p.114이하.



사건을 둘러싸고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법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74)이 조항은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채택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는 국가 또한 많았다.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加害條項에
의하여 인도의무를 지기보다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
하기를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된 사건은 1건 뿐이며,75)다자조약에서는
이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행하는 사례도 많아 이 조항은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집단살해범죄를 들 수 있다.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7조는 집단살해범죄 등에 대하여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비준한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집단살해범죄에 대하여 정치범불
인도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그러나 이 규정은 곧 많은 반대에 봉착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규정에 반대하다가 1969년에야 비준하게 되었으며,비준한 국가들
에서도 이 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실제로도 이 조항의
실효성은 의문이 있는데 집단살해죄로 인도된 여러 사례들에서는 이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가 아니라 기존의 이론들인 정치적 동기이론,부수이론 등으로도
정치범이 아님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도하였다.
집단살해금지협약은 2차 세계대전중 나치의 유태인학살의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나타난 조약으로서 집단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그러나 집단살해의 경우 대부분 정치범죄에 포함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전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정치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대상황의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협약을 만들어 논란을 야기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두가지 개념보다도 오늘날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제한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제테러리즘과 관련된 것이다.국제테러리즘이 각국의

74)1854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벨기에로 기차여행을 하던 중 벨기에에 거주하고 있던
프랑스인 C'elestinjacquin과 JulesJacquin형제에 의하여 폭발물에 의한 공격을 받은 사건이다.
폭발물은 터졌으나 나폴레옹 3세는 살았으며 C'elestinjacquin은 벨기에로 도망쳐 프랑스가
이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75)드골장군의 생명에 대한 공격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벨기에가 CabannedeLaprade를 프랑스에
인도한 사건이다.



공동노력으로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이 범주의 범죄를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
으로써 각국에 인도의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통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으로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은 아니며,아직도
정치적 비호가 테러리즘에 대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제한된다면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테러리즘의 정치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처벌
하려는 입장을 취하려는 국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76)
국제연합의 범위내에서 합의된 조약들은 일반적인 테러리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억제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유형의 테러리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즉 하이재킹,국제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국제적
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및 인질억류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약 중 대다수가 정치범불인도원칙은 문제의 범죄에 대하여 배제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사실상 그들은 인도를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르게 하여 이 예외의 적용을 각국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집단살해죄와 같이 행위자들의 동기에 관계없이 항공기납치에 대하여는 인도할
의무를 설정하자는 제안은 거부되었다.77)나아가 1973년의 외교관 등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79년의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은 심지어 조약에 의해 창설된 인도의무는 체약국의 비호를
부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까지 규정하여 사실상 정치범불인도에 대한
제한사유를 규정한 이 협약들을 의미없게 만들며 각국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범죄들에 대하여 정치적 비호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론적인 논의에 비하여 실제로 얻어진 성과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인정되는 집단살해죄의 경우도 그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이와 같이 실제의 성과가 적은 것은 이들 조항이 자동적인
인도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

76)M.Cherif,Bassiouni,InternationalTerrorism andPoliticalCrimes,pp.493.
77)AbramovskyAbraham ,“MultinationalConventionfortheSuppressionofUnlawfulSeizure

andInterferencewithAircraft”13ColumbiaJournalofTransnationalLaw(1974),p.401.



위의 손상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역시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약에 서명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국가들까지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977년의 「테러방지행위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최대한의 형사사법공조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체약국에 과하고 있다.78)
사법공조는 단순히 정치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기한 범죄
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조의 청구가
청구에 관계된 자의 인종,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에서 행해지거나 또는 이들 이유 중의 하나로 그 자의 지위가 손상
당할 염려가 있다고 피청구국에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공조를 의무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79)「형사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을 포함하여 체약국 사이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법
공조의 규정은 이 협약에 저촉되면 변경되어야 한다.80)이들 규정은 형사사법에
관한 협력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테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범죄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과거 흔히
행해졌던 정치적 이유를 내세운 테러집단의 범죄에 대한 비호를 할 수 없게 되
므로 정치적 범죄의 범주에서 테러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는 거의 빠지게 되었다.

(((222)))정정정치치치범범범죄죄죄 개개개념념념의의의 확확확대대대

정치범불인도원칙의 범위는 갈수록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이와 병행
해서 한편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또한 보이고 있다.이 확장의 개념은 정치범불인도의
대상이 되는 정치범을 적극적인 정치범뿐만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차별조항에 의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차별조항은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자가 인도될 경우에 그가 차별
적인 방법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81)이는

78)1976년 테러방지에 관한 유럽조약 제8조 제1항.
79)1976년 테러방지에 관한 유럽조약 제8조 제1항.
80)1976년 테러방지에 관한 유럽조약 제8조 제3항.
81)차별조항을 규정한 대표적인 조항인 1957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3조 제2항은 보통
범죄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가 어떤 사람을 그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의견 때문에 소추
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사람의 입장이 이들 이유 중 어느 것으로 하여 불



보통범죄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사람을 인종,종교,국적이
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와 범죄자
의 입장이 이들 중 하나로 인하여 불리하게 될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첫 번째
의 문제는 이미 과거의 모든 인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의 것
이 비교적 최근에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이러한 차별조항은 어느 정도는 인
정되어 왔으나 그 인정은 매우 한정적이었다.차별조항은 실제의 적용에 있어 청구
를 받은 국가의 법원에서 청구국의 악의나 청구국 법원이 불평등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법원은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에서의 개인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
할 수 없으며 영국 또한 청구국의 악의나 불공정한 재판의 위험성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국 법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청구국의 악의 등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일은 외교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이는 특정
범죄에 대하여 비호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보호는
점점 더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대한 제한은 특정범죄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성립
되고 있지만 각국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이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가들에게 특정범죄를 정치범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인도는 자동적으로 하여야 하게 되며,국가의 재량권은 크게 제한된다.또 차별을
받을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국가에까지 거의 자동적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은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채택으로 불인도
원칙의 제한에 대하여도 다소간의 융통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참여국을 늘릴 수
있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22...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리리리즘즘즘의의의 비비비정정정치치치범범범죄죄죄화화화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범죄를 정치범죄로 보지 않는

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만한 증거를 가진 경우에는 인도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는 기본입장에 서 있다.이와 관련해서 폭탄테러협약 제11조와 테러자금협약 제
14조에서는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위하여 해당범죄는 정치적 범죄,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요청은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오늘날 테러를 정치범
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왜냐하면 상기 2개의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협약
들은 대부분 각각의 협약에서 규정된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
주된다.”,“인도대상범죄에 포함시킬 의무를 부담한다.”,“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82)
실제로 테러범죄를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오늘날 정치범죄라는 근거에 입각해 테러범의 인도 혹은 그에 관한 형사사법
공조의 거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상테러행위는 기름의 유출이나 통항로에 대한 방해 등을 생각할 때 다른 교통
수단보다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SUA협약 의정서에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83)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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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인인인권권권보보보호호호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해상테러범의 빠짐없는 처벌로 이를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해상테러범을 정치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82)1970년 헤이그협약 제8조,1971년 몬트리올협약 제8조,1982년 국제적보호인물협약 제8조,1979년
인질협약 제10조,SUA협약 제11조 참조.

83)2005년 SUA협약에서는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TFC협약)제14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사법공조와 관련하여 이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정치적 범죄,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로 간주
되지 않도록 하여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당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
다(제11조의2).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국제
연합은 거의 모든 협약들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협력국가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은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이거나 법체계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즉 비정치범화의 움직임과 함께 인권조항은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조항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규정되었던 것이 「테러행위방지에
관한 유럽협약」과 「인질방지협약」 등에 채택되면서 테러리즘 관련 협약에 일반적
으로 도입된 것이다.비록 국제협력이 인권과 양립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나,요청국에서 기본적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에는 사법
공조가 행해져서는 안된다.이는 최근 유럽인권법원이 Soering사건84)에서 1950년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고문,비인도적,불명예를 주는 행위 또는 처벌의 금지 및
제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범죄인인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 판결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oering사건은 조약에 의한 위임의 범위는 국제적 인권기구
가 설정한 의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
은 범죄인인도절차에서의 공정한 재판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1950년 유럽
인권협약 제6조의 위반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요청을 받은 국가의 국제적 협력과정이 인권장치에 부합하는가의 여부가 사법공조
절차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가의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실제로 서유럽에서는
국가간 협력과 관련된 모든 과정 즉,범죄인인도,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한 증거의 수집,
기소의 이송 등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4조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규약 제14(3)조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규정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외국형사판결의 인정,범죄인인도,형사문제에 대한 법적 공
조,기소의 이송,수형자 이송,최근에 나타난 범죄수익물의 수색 및 몰수 등 국가
간의 형사사법협력이 국내범죄에도 적용되는 형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약은 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강제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협력이 없으면
국제적,국내적 범죄는 국제적 강제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이러한 수단은 실제 형사
사법 분야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어떤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잘못 정의되는 경우와

84)SoeringCase에 대한 상세한 것은 28ILM(1989.9),pp.1062-1108참조.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국내정치과정에서 범죄를 범하여 본국으로 인도당하는 경우
에는 불공정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범죄의 성질을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독립성이나 소송절차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재판과정에서 불공정한 취급이 행해질
개연성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도 정치범죄로 인정되어 인도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적 목적을 배경으로 행해지는 테러행위 등이 그 전형적인
것이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범 등에 대한 비정치화가 진행되었으며,이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에 의하여 불공정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인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탈리아는 미국의 인도청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미국과 이탈리아간에는 당시 이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이탈리아가 스스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이 범죄가 당시의
협약에 의해 인도범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민간항공기에 대한 강제착륙 등의 일련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납치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도보다는 자국내에서의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85)

222...해해해상상상테테테러러러범범범죄죄죄인인인의의의 인인인권권권보보보호호호

해상테러범죄인을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난민을 정의하였던 2차대전 이전의 문서들은 범죄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86)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기초될 당시 전범자
들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는 국가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들로서는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험하게 할 범죄자들의 자국 영토내의 입국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85)M.Cherif,Bassiouni,LegalResponses to InternationalTerrorism:U.S.Procedural
Aspects,(MartinusNijhoffPublishers,1988),pp.375-376.

86)자세한 것은 강건인,「정치적 망명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참조.



이러한 배제조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신청인이 난민 지위의 승인을 모색
하는 국가에 있다.이들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기 행위를 범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과거의 기소에 대한 정식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그러나 관계자의 이익을 생각할 때 이 배제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화에 대한 범죄,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를 언급함에 있어서 협약은
‘동범죄를 규정하기 위해 작성된 국제문서들’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차대전
종료 후 현재까지 이러한 문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이들 문서 모두 ‘평화에
대한 범죄,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1945년 런던협정 및 국제군사법원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87)
중대한 보통범죄의 배제를 규정한 것은 접수국 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또한
정치적 범죄자와 덜 중한 보통범죄를 범한 난민에게 적정한 응징을 가하려는 것이
다.어떠한 범죄가 비정치적 범죄인지,정치적 범죄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첫째
는 범죄의 성질과 목적이 단순히 정치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개인적 이유
또는 이익에서 행해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범죄와 정치적 목적 사
이에는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정치적 요소가 보통
법상의 범행의 성질을 능가하여야 할 것이며 범행이 잔혹한 성격을 띤 경우라면 이
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범죄의 시기는 난민으로 피난국에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피난국 밖에서 신청인이
범한 범죄 또는 그가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만이 배제의 이유가 된다.피난국
밖이라 함은 보통 본국을 지칭하지만 다른 제3국일 수도 있다.
피난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난민은 그 나라의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로 ‘특히 중대한’보통범죄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그가 피난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난민의 추방 또는 모국으로의 귀환을
하게 할 수 있다.88)
배제조항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비정치적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
제는 범죄라는 용어가 각 법률체계마다 상이한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
의하기 힘들다.일부 국가에서는 범죄라는 단어는 중대한 성격의 범행만을 의미하

87)이 헌장에 대한 원문은 김찬규․김정건․이순복․서희원․최재훈․김대순,「판례중심 국제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82),632쪽 이하 참조,

88)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C.



고 있고,다른 나라에서는 경미한 절도에서 살인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죄를
말한다.보통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한 범행은 기술적으로 관계국의 형법상 범
죄에 해당하더라도 배제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의 성질과 박해의 공포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은 체약국들에 대하여 항공기의 불법납치를
행한 자들의 기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소 또는 인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
나 이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 및 망명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과 관련되는 한 항공기납치범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분명한 경우로는 항공기납치의 목적이 오로지 그가 박
해의 두려움이 있는 국가에서 도주하려는 것이며 이외에는 달리 도주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이는 해상테러리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상테러범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요건
은 박해의 두려움이 있는 국가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이를 택한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난민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이 개인의 인권보호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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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범죄행위를 규제하려고 시도한 조약들은 그 대부분이
처벌의 정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89)아마도 그것은 각국에 의한
형벌체계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처벌의무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불벌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동경협약,헤이그협약 및 몬트리올협약 등 초기의 테러규제협약이
범죄의 중대한 성질을 고려한 엄중한 형벌(severepenalties)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비하여,SUA협약은 적절한 형벌(appropriatepenalties)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자의적인 적용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가령 항공기테러의 경우 엄중한 처벌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헤이그협약의 준비단계에서 형량에 있어서 모종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들이 있었으나 그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았다.헤이그회의에
참가한 많은 나라들은 최소형량이라는 개념은 유연성이 없다고 해서 배척하였고,
최고형량의 개념도 무고한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제테러범을 엄중한 또는 적절한 형벌에
처할 수 있게 하였지만,동 협약의 국내적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각국의 국내
법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어떠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SUA협약도 마찬가지로 제5조에서 제3조,제3조의 3에 규정된 범죄가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해 처벌될 수 규정함으로써,해상테러범의 처벌에
관해서는 관련 국내형법이나 국내 이행법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상테러범에 대하여 항행안전법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형법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89)다만,1961년 3월 30일 뉴욕에서 조인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Drugs)제 36조 1항은 ‘징역 기타 자유형에 의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규정하여 부
정기형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형벌을 특정하고 있다.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선고한 형량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중형인 것은
아니었다.이와 관련된 외국판례의 동향을 보더라도 국제테러범에게 부과한 형량
이야말로 실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따라서 범인에 대한 처벌의 국면에 들어서면,위와
같은 국내법의 불일치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범인에게 처벌의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불식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국제테러의 규정에 관한 관계 협약규정이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국가
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특히 형량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일
때 범인들은 문제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국가로,혹은 처벌이 보다 덜 엄
중한 국가로 갈 것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처벌의 실효성을 감소시
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간에 있어서 각종의 국제테러를 규제하는 형벌법규의 상위는 매우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고형으로서 사형의 엄벌에 처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나라에 따라서는 국제테러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제한된 기간동안 구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결과로 가령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의 경우,테러범에게 법정최고형으로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범인을 인도할 것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단 사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항공기나 선박등록국에서 규정된
형벌이 항공기착륙국이나 선박의 기항지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된 그것보다도 더욱
가혹한 것일 때 나타날 수 있다.더욱이 이들 등록국이 일관성 없는 형량을 선고하여
온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범죄용의자의 인도를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 착륙국이나 기항지국은 청구국의 국내법이 사형이나,착륙국이나 기항지국의
그것보다 훨씬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지나치게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범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인도피청구국의 국내법상의 재량이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국가마다 처벌의 정도가
상이한 점은 오히려 범죄의 발생을 조장할 수 있으며 범죄인인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테러의 효과적인 처벌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것은 나아가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수도 있으므로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협약들이 범죄인인도와 처벌
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통일적인 처벌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새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22...‘‘‘양양양형형형기기기준준준제제제’’’의의의 도도도입입입

각국은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있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테러범을 관계국에 인도
하거나,그렇지 않으면 소추․처벌하여야 한다.다만 양형은 관할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항공기납치나 선박납치사건은 범인에 대한 인도여부의 결정에서부터 재판권의 행사와
양형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에 따라 처리해 나가야 한다.유형별 처리의 타당성은
인도와 재판권의 행사와 비호에 대한 외국의 통계가 거의 사건의 유형에 따라 작성
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다시 말하면 납치의 목적이 항공기나 선박을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것인지,범인이 본국의 소추를 피하여 탈출한 정
치범인지,아니면 소위 국제적인 협박목적 등 정치적 테러의 동기를 가진 것인지 등
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이상자의 소행일 수도 있을 것
이다.
이 중에서 탈출목적을 위한 항공기나 선박의 납치에 있어서는 범인의 인권존중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될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여 판사
들이 원칙적으로 기준에 따라 양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상참작이 있어야 한다.90)
그렇다면 단순히 항공기나 선박을 교통편으로 이용한 경우의 정치난민,도망범죄
인,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심신미약자에 의한 납치 등으로 나누어 재판권의 행
사범위를 결정하고,양형시에도 이와 같은 행위유형이 하나의 감경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모든 항공기납치나 선박납치행위가 모두 정치적 테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동기에 유의한 유형별 처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즉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에로의 망명수단형의 항공기납치나 선박납치는 정치적 국제
테러형이나 개인적 동기 즉 금품 갈취,보통범죄인의 군사도피,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한 범죄 등에 의한 항공기납치나 선박납치와는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근본적
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90)김현진,「테러리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5),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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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기기기소소소법법법정정정주주주의의의와와와 기기기소소소편편편의의의주주주의의의

기소법정주의란 공소를 제기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
여야 한다는 제도로써 기소합법주의라고도 한다.기소법정주의하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또한 검사의 자의를 방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소제기를 공평하게 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장점이 있으나,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무익한 공소를 제기하게 되어 구체적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정책상의 합목적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륙법계에서 주로 발전해온 기소법정주의는 독일의 입법례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제기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나 기소에 관하여는 기소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검사는 범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 있어서도 기소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형사사법의 운용에 탄력성을 잃게 되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 검찰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기소법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즉 헌법상의 원칙인 합목적성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에서 예방적 이유 등
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처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구비된 경우라
할지라도 검사가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원칙을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기소편의주의는 기소법정주의의 대응개념으로서 기소법정주의가 가진 공소권행사의
경직성을 탈피하고,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범죄의 특별예방목적을 달성
하며,또한 소송절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기소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의 정상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공소제기를 강요하여
형사사법을 경직을 초래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고,법원과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상의 부담을 주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된다.또한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처벌이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여 범죄자의 낙인을 찍게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소편의주의는 기소법정주의의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하는 것이 소송경제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충분히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라도 검찰의 재량
으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소편의주의에는 공소제기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검사의 자의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범죄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처분을 통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행정처분에 이를 맡기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불기소여부를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실체적 진실에도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22...기기기소소소편편편의의의주주주의의의의의의 예예예외외외 인인인정정정

지금까지 체결된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협약들은 국내재판을 통한 사법적 처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그 영토내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체약국은 만약 동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또한 그 영토내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추를 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그러한 당국은 그 국가의 법률상 중대한 성질의 일반
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 협약 및 1973년 뉴욕협약 각 제7조,1979년 인질협약 제8조 제1항,
SUA협약 제10조 제1항)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테러의 규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범죄혐의자를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만일 체약국이 그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대체적으로(alternatively)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동 사건을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관습법상



널리 인정되어 온 “인도 아니면 기소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인도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이상의 규정들은 처벌의무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약상의 처벌규정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국제테러범을 처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결국 협약은 “인도 아니면 기소하라”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지 “인도 아니면
처벌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
여기서 인도의 의무가 그러하듯이 기소의 의무도 선택적인 것이며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할 것인가의 결정은 범인 또는 범죄용의자의 소재지국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말하자면 그 결정은 국가의 선택재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일단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소는
자동적으로 강제적인 의무로 전환하게 된다.
SUA협약에서도 형벌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협약은 기소,재판,처벌의
결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자국 영토내에서 범죄 또는
범죄용의자가 발견된 당사국은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그 자를 인도하지 않을 때
에는 범죄의 종류와 범죄가 그 영토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기소를 위해 지체없이 권한 있는 당국에게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범죄용의자가 발견된 영역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한
정하고 있다.91)SUA협약은 또한 그러한 형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당국
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의 모든 범죄의 죄질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위 규정들의 바로 그 융통성있는 공식화
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폭넓은 여지를 남
기고 있다.나아가 기소에 중점을 맞춤으로서 협약은 국내당국이 효과적인 형사판
결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사건은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될 수 있지만 독립된 형사법원에 회부되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들이 주권,특히 불기소 처분권 내지 보다 많은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것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대적 기소의무 규정을 절대적 기소의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즉,테러범죄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아예

91)SUA협약 제10조 제1항.



기소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테러범죄의 억제 및 처벌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보보보편편편적적적 관관관할할할권권권의의의 확확확립립립

111...테테테러러러범범범죄죄죄 규규규제제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제제제협협협약약약상상상의의의 관관관할할할권권권 확확확대대대

테러범죄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테러범죄에 대한 관할권확대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관할권을 도입한 것이라는 설이다.즉,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다자
조약에 의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92)또는 국가관할권 행사원칙의
하나인 보편주의를 허용적 보편주의와 의무적 보편주의로 나누어 설명하면서,테러규제
국제협약상의 관할권 행사를 의무적 보편주의가 채택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93)
둘째는 국제협약에 의한 ‘관할권 확대’로서 보편적 관할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
이기는 하지만,그 자체가 보편적인 관할권 인정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설이다.94)
이처럼 테러범죄에 대하여 국제조약상의 관할권 인정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한다.그리고 그것은 주로 보편적 관할권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보편적 관할권이라 함은 “상호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한 국가가 범죄를 구성하는
물리적 사건의 지리적․시간적 고려나 범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범인을 소추․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즉 보편적 관할권은 “한
국가가 범죄 발생장소,범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관할권 행사국가와 그 어떤 관련성도
없이 오로지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는 형사관할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국가가 자신과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이런 배경에서 전통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사회의 보호법익을 파괴 또는 위협하는 국제범죄 또는 국제법상의

92)박용도,“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국제법학회논총」제49권 제2호,대한국제법학회
(2004.10),186-189쪽.

93)김찬규,앞의 논문,33-37쪽.
94)제성호,앞의 책,82쪽.



범죄 혹은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는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왔다.해적행위,종래의 전쟁범죄,평화에 대한 죄,인도에 대한 죄,집단살해죄 등이
그러한 범죄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따라서 보편적 관할권의 본질은,해당 범죄의 성질이 그 자체로 인류 일반의 적
또는 국제범죄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이기 때문에,모든 국가가 속지
적․속인적 관련성이 없어도 그러한 성외적사건과 사람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이른바 성외적 관할권(exterritorialjurisdiction)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이를 달리
표현하면,외국인이 ① 외국 또는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② 다른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한 국가의
관할권을 말한다.따라서 보편적 관할권은 본질상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형
사관할권에 관한 것이며,전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法定 之
國의 사람 또는 재산에 실제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할권을 말한다.
보편적 관할권을 소극적 측면에서 보면,범죄행위 또는 범인과 국가간에 영토 또
는 국적 등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그에 반해 적
극적 측면에서 보면,한 국가는 전적으로 외국에서,외국인에 의해 외국인을 상대
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즉 자기 영토 밖에서 행해진 행위를 능동적으로 처벌하는 것
을 가리킨다.95)
그러나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관할권을 본래적 의미의 보편적
관할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그 이유는 오늘날 테러가 국제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법적 확신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96)
다만,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들간에는 테러범죄에 대하여 범행장소,
범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자국의 안전 침해와 같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오로지 범인이 자국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아니면 기소하
도록 하는 동시에 처벌을 위한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테러는
그 자체 본래적 의미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① 국제민간항공 및 국제해상
항행의 안전 등 국제교통질서의 확보,② 국제적 요인의 보호,③ 인질억류 방지,
④ 핵물질의 방호 등과 같은 국제사회 자체의 보호법익 혹은 국제사회가 그 처벌에

95)박용도,앞의 논문,179-180쪽.
96)1996년 유엔국제법위원회(ILC)가 마련한 국가책임법 협약 조문초안에도 테러는 국가의 국제범죄의
하나로 열거되지 못하였으며,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을 채택할 당시
일부 국가들은 테러를 국제범죄로 인정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포함시키지고 제안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파괴 또는 위협하는 것으로서 외
형상 국제범죄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단지 국제사회에서 가치관의 분열로 인하여 아
직까지 국제범죄라는 점에 일반적인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테러는 준국제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더불어 “테러범죄의
경우 테러규제 국제협약 당사국들간에는 조건적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22...보보보편편편적적적 관관관할할할권권권의의의 인인인정정정

일반적으로 해적의 경우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인 동시에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형사처벌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재판소 뿐만 아니라 국가
재판소에게도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
SUA협약은 다른 국제 테러리즘 관계조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일정 국가
에 재판관할권 설정을 의무화하고,범죄행위를 방지해,범인의 확실한 처벌을 확보한
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를 테면 선박의 기국,범인의 국적국은 재판관할권설
정이 의무화되고,또한 범인이 무국적자인 경우 거주지국,피해자의 국적국,피강요
국은 재판권을 설정할 권리가 부과되고 있다.
다음으로,용의자의 소재국은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자국의 재판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전통적인 해적에는 모든 국가가 이것을 나포하고,처벌하
는 권한이 부과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SUA협약에서는 용의자 소재국에는 용
의자가 자국영역내로 소재한다는 것을 약속함으로 재판권 설정의 의무를 지웠다.97)
또한,SUA협약에서는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자국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선박에 있어 수사,집행관할권행사에 관한 각국의 권한관계의 국제법 규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소위 집행관할권행사에 의해 이 조약은
체약국의 새로운 권리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국제법 틀 내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상테러리즘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항해의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날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이 되는 해상운송의 안전과 해상
교통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제범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국제

97)山本草二,「犯罪人引渡し制度における政治性の変質」,「法学」第49券 第3號(1985),357面.



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준보편적’성격의 관할권이 아닌 해적행위와 같이 이견이 없는
보편적 관할권의 확립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제제444절절절 국국국제제제협협협력력력의의의 강강강화화화

111...형형형사사사사사사법법법공공공조조조의의의 강강강화화화

그동안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는 그 유형별 또는 지역적 규제조약에 의거한 범인의
소추와 처벌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 서구국가들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및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의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있다.98)
형사사법공조는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 구속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 또한 많다.협의의 형사사법공조를 의미하는 형사사법공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두 조약 중 하나만 가입한
국가도 많다는 것,그리고 형사사법공조에 소요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협력
을 요청한 국가와 요청받은 국가의 국내적 절차와 국제적 절차가 너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입장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형사사법공조는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이 아니라 단지 양자조약 또는 지역국가간의 협력 등으로 한정
되어 있다는 점,유럽연합 등 일부 지역국가 및 몇몇 국가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
사법공조의 범주가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제도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마지막으로 범죄행위 후 많은 범죄자가 양자조약에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도피
하여 큰 어려움이 있는 등을 들 수 있다.따라서 첫째,단지 모델에 불과한 조약이
아니라 양자조약 또는 지역 국가간에 체결된 기존의 국가들 외에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들 간에 적용될 수 있는 조약안이
체결될 수 있도록 UN의 노력이 필요하다.

98)Lech,Gardocki,,"TransferofProceedingsandTransferofPrisonersasNew Formsof
InternationalCo-operation",in Albin Eser and Otto Lagodny(eds.),Principles and
ProceduresforaNew TransnationalCriminalLaw(SocietyfortheReform ofCriminal
Law andLaw andMax PlanckInstituteforForeignandInternaltionalCriminalLaw,
1992),pp.317-318.



둘째,각국의 법무부에 인터폴의 ASF(AutomaticSearchFacility)와 같은 컴퓨터망을
설치하여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기관의 단일화,절차의 단순화,소요기간의 단축
화 등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

222...경경경찰찰찰의의의 교교교류류류와와와 협협협력력력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범죄의 국제화ㆍ탈국경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 없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치안확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간 형사사법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한편으로는 국제
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가입을 통한 경찰관계공조 등 범죄의 탈국경화에 대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찰협력이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간의 사법
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서 경찰당국이 주체가 되는 협력을 의미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99)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의 내용은 국외도주 범죄인
인도를 위한 수사 및 긴급구속요청,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요청,국외도주
범인 수배요청,증거송부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요청,수사상 필요한 자료요청,범죄
경력 및 사실조회,외국경찰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업무협조요청,실종자 소재수사
요청,각종 자료 요청,내국인의 국외범죄에 대한 수사시 관련 수사기록 요청,외국
인 피의자 검거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내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원 및 범
죄경력조회,해외도피자 소재확인시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 요청 등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경찰들이 공조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문화와 관습,그리고 법률구조가 상이한 여러 나라가 일일이 범죄에 관한 모든
분야를 조약 내지 협정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외교경
로를 통한 경찰공조는 엄격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긴급한 공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공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러한 어려움을
보완 내지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폴을 통한 경찰공조를 수행하고 있다.인터폴을 통한
경찰공조는 인터폴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인터폴 회원국이 24시간 운영하는 국
제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국 국가중앙사무국(NCB)을 포함한 모
든 회원국가가 신속하고 광범한 분야에서 국제경찰공조가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99)문규석,“인터폴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국제법평론」,통권 제12호,국제법평론회(2000.2),46쪽.



창구라고 할 수 있다.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소수인
점과 공조의 절차가 번거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국내 모든 법집행 기관은 인터폴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 법집행기관
의 협조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제성범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333...정정정보보보기기기관관관의의의 국국국제제제협협협력력력 및및및 연연연대대대강강강화화화

테러는 통상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하고 사고발생후 테러범에 대한 형사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그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관계국간의 협력 또한 필수적
이며 국제테러의 규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방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국제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서 정보기관에 의해 입수된 범죄
정보․경찰정보는 범죄예방적 측면 및 범죄발생후 진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그러나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유형의 국제테러에 대해 은폐행위 등을 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가 있는
반면 각국의 국가안보,국제평화의 파괴 및 위협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고,사회질
서,치안유지,사법정의의 구현 등으로 각국의 공동이익이 관련된 범죄가 있다.이
러한 범죄들은 각국의 정보기관간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이들 범죄의 예방 및 진
압을 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따라서 정보기관간의 공식․비공식적인 국제
협력 및 연대가 각국의 공동이익이 관련된 해상테러리즘의 예방과 진압을 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수집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은 위기관리나 사후처리에
능숙한 기술성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치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사건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
해상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테러단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
검거,자금 및 무기지원 경로의 차단 등을 하지 않고서는 해상테러리즘의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다.따라서 각국은 해상테러리즘에 관한 정보활동을 강화함을 물론
필요하다면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간에 비군사적 선박의
위치와 자국선박에 대한 불법적 공격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444...비비비호호호의의의 금금금지지지

국제테러범들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 이에 동조한 나머지 이들에게 각종 지원뿐만
아니라 피신처를 제공하는 비호한 국가들이 많다.테러범들이 범죄행위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한 국제테러의 진압은 불가능하고,범죄행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예방자체도 어려운 점이 있다.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범죄
발생지국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는 난점이
있고,범죄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범죄인인도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방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서 범죄발생지국의 법집행기관이 사법처리를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해상테러리즘을 비롯한 국제테러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협약체결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강화가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테러범죄자에 대한
정보교환,범인의 검거,인도,증거수집,기소,재판 등 모든 과정에 걸쳐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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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테러리즘은 발생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 규모의 증대에 따른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위험은 감소하고 있지만,해상에서의 국지적인 분
쟁과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해상테러리즘과 같은 불법적인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교통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해상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UA협약은 해상테러리즘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써 선박의 안전
한 항행에 저해되는 모든 불법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였고,체약국들은 이것을 국
내법상의 범죄로 간주하고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
하여 그 국가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또한 피의자를 자
국의 영역내에서 발견한 체약국은 타체약국으로부터 피의자의 인도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인도하거나,아니면 소추하기 위해 권한있는 당국에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체약국들은 피의자가 어느 타체약국에 도망치더라도 반드시 형사소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나 형사사법공조에 협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
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교적 약자들의 투쟁수단이
었던 테러리즘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요 테러지원국들의 자금과 무기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9․11테러와 같은 대형참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냉전의 종식 후 싹트기 시작한 민족해방,종교,지역분쟁을 중심으로 국

제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테러를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욱 악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국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해상
의존도가 높다.이처럼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는 해상테러리즘은 ISPSCode의 시행
과 같은 기술적 측면의 예방과 함께 범인의 효율적 처벌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
완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 관리가 절실하다.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형사법적 차원
에서의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



구하였다.
해상테러리즘과 관련된 형사법적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첫째 각종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에서는 해당 테러범죄를 엄중한 또는 적절한 형벌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의 제고와
더불어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명하게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이를 위해 ‘양형기준제’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상대적 기소의무 규정을 절대적 기소의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해상테러리즘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아예 기소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테러범죄의 억제 및 처벌 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해상테러리즘에 관한 SUA협약상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그 자체 ‘보편적 관할권’
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보편적 관할권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며,또한
‘조건부 내지 유사 보편적 관할권’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아울러 해상테러범죄에
대한 피난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의무적 관할권 외에 임의적 관할권 행사의
경우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해상테러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정보의 정기적 교환 및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해상
테러범죄의 특성상 많은 경우 여러 나라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강제적
억제와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인 수사에서부터 재판,나아가서는 형사소추의 이송
보호관찰의 이송,외국형사재판의 이송,수형자 이송에까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5년도에 선진국들은 테러에 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
법률의 재개정을 실시했으며,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전 세계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이제 국제
사회는 테러라는 이름으로 다른 국가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전 세계가
테러혐의자를 체포하는 정보공조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테러행위자인 인간이 존재하는 한 테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여야만 하고 강대국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종과 종교문화의 갈등환경을



경계하여야 한다.결국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테러를 막는 길은 테러환경을 최대한
줄이는 것 뿐이다.
해상에서의 법과 질서의 보장 그리고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 해상테러리즘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각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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